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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방송통신미디어와 비교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T-DMB를 대

국민 국가재난방송 기반매체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현재 터널형 T-DMB 시스템 보급과 관련된 타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령을 준비해야 한다.

▷ 본 보고서에서 정의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네가지 재난관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해야 한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경

우의 각 기관별 책임의 한계, 개인정보 보호, 운영자를 위한 지침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스마트폰 푸시 서비스를 사용하여 대국민 재난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전달을 수행하는 민/관 기관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 현재 운영되거나 향후 운영할 재난방송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재난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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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MB 음영지역(특히 터널, 지하철과 같은 인공적인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해야 한다.

▷ T-DMB의 대국민 국가재난방송 기반매체로 위상 제고와 관련하여 재난

시 T-DMB활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소셜미디어를 재난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인력, 조직, 정보

시스템, 예산)의 중장기적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재난방송을 위한 소셜미디어와 기존 재난방송 미디어와의 연계 정책

수립해야 한다.

▷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재난관리관련 조직 정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중앙/지방의 재난관련 정부기관마다 개발하여 배포한 스마트폰 앱의

통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재난방송 앱을 스마트폰의 기본 앱으로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재난방송 앱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통화료 무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인/외국인을 위한 재난방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분류를 기반으로 유형별

재난방송미디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재난방송기술

▷ T-DMB 재난경보방송 단말기 (차량용, 휴대용) 구현을 위한 구현가이드

라인 작성 및 공개가 시급하다.

▷ 스마트 T-DMB 단말기에서 재난경보방송 수신을 위한 API 표준화를

수행해야 한다.

▷ AT-DMB로 인한 향상된 전송률을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 기술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재난상황 파악 기술 연구 및 개발(빅데이터 활용)

이 필요하다.

▷ 소셜미디어 콘텐트 검증을 위한 인증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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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 재난방송용 스마트폰 앱의 통합을 위한 기술 제시

▷ 재난방송 미디어의 플랫폼(OS) 및 통신 기술(3G, 4G)에 대한 종속성

분석을 매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모바일 플랫폼에서 재난방송 수신기능이 배터리 전력소모와 성능에 끼

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 통합 재난방송 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재난정보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 표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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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CT 환경 변화)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고, 소셜미디어 사용

자 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ICT 기

술을 재난정보전달에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

¡ (뉴미디어 방송 서비스 확대)디지털 방송, IPTV, DMB등 다양한 방송 미디

어들이 등장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뉴미디어에 역시 재난

방송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

¡ (매체 확대에 따른 시스템 복잡성 증가)다양한 재난경보 발령권자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 효율적으

로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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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그림 1 과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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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추진체계 및 방법

그림 2 연구 추진체계

¡ 재난방송 전문 단체(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와 협력 체계 구축

¡ 중간발표: 연구 중간 시점에서 중간 점검을 위한 발표회 개최

¡ 세미나개최: 재난방송체계 관련 전문가 초청 및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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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재난방송 커버리지 확대

¡ 재난정보 전달 매체 간 상호 보완 체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

2. 경제・사회적 기여도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뉴미디어 방송 및 수신기 시장 확대

¡ 이동통신사업자 및 스마트폰 제조사의 수익 창출

¡ 통합 재난정보전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재난관리 효율성 증대

¡ 재난정보전달시스템 표준화에 따른 국가 예산 절감

3. 연구결과 활용방안

¡ 뉴미디어 보급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시

¡ 소셜미디어를 재난방송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 제시

¡ 스마트폰을 활용한 재난방송 정책 제시

¡ 통합 재난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 제시

¡ 통합 재난정보전달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제시

¡ 재난방송 전담 조직 구성 방안 제시

4.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 뉴미디어 방송 및 수신기 시장 확대

¡ 이동통신사업자 및 스마트폰 제조사의 수익 창출

¡ 통합 재난정보전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재난관리 효율성 증대

¡ 재난정보전달시스템 표준화에 따른 국가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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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규미디어를활용한재난방송전달매체확대방안

제1절 DMB 개요

DMB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약자이다. 디

지털 TV규격을 미국식으로 결정하면서 디지털 TV에서 이동수신이 불가능하게 되

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동 수신이 가능한 DMB를 도입하였다. DMB는 유럽에

서 서비스하고 있는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에 비디오 서비스를 추가한

형태이다. 지상파 DMB의 경우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위성 DMB는 일본에서 1seg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였다.

DMB의 역사는 DAB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DAB는 1981년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1988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전송이 이루어졌다. 1987년 유럽연합의 연구

프로젝트로서 ‘Eureka-147(EUropean REserch Coordination Agency project-147)’

프로젝트가 출범하였다. 1993년에는 ITU-R에서 Eureka-147의 고유 명칭으로 DAB

를 명명했으며, 개발 초기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수신을 목적으

로 한 오디오 및 데이터 방송이었다. 1995년에는 BBC가 지상파 DAB 서비스 개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3월에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에 의한 디지털 라디오방

송의 도입에 관한 논의로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방송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0년 4월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방송 추진 전담반’을 구성하여, 2001년 ‘디지털

라디오 방송’의 방식으로 Eureka-147 방식을 국내 표준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2002년 12월 17일,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라디오 방송 공청회를 열어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를 영문으로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우리말

로 ‘디지털 라디오방송’으로명명하였으며, 이는 오디오뿐만 아니라 비디오, 데이터

방송을 합친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정보통신부는 오디오 중심의 DAB를 비디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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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DMB로 명칭을 바꾸고 유럽의 Eureka-147 방식을 국내표준으로 채택하였다.

2003년 2월 24일, 방송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라디오 방송(DMB)이

협의의 개념인 오디오로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한 데이터 방송 등 멀티미디어 서비

스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방송을 모두

포괄하는, 영문으로 DMB, 우리말로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으로명명하기로 통일

하였다. 방송위원회는 DMB를 ‘CD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 서비스 등이 가

능하고 우수한 고정 및 이동 수신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방식의 멀티미디어방송’

으로 정의하고, DMB를 전송수단에 따라 지상파 DMB와 위성DMB로 구분하였다.

2004년 3월 2일, 16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DMB을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방송위원회에서는 2004년 3

월 22일에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2005년 3월 28일에는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DMB 사업자로 KBS, MBC, SBS, YTN

DMB, U1미디어, 한국DMB를 선정하였다. 2005년 5월에는 위성 DMB의 본 방송이

시작되었고, 2005년 12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지상파 DMB 본 방송이 시작되었다.

지상파 DMB를 이용한 재난경보방송의 경우, 2006년 12월에 지상파 디지털멀티

미디어방송(DMB) 재난경보방송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 11월부터 제주도 지

역에서 시험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2009년 6월부터는 제주도 지역에서 시험방송 실

험이 확대되었고, 2009년 8월에는 전국 단위의 시험방송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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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난방송 매체로서의 DMB

DMB의 특성 중, 재난방송 매체로서 유리한 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DMB는 '디지털 방송'이다. 동영상이나 소리뿐만 아니라 문자, 그림은 물론 웹사이

트까지 전송할 수 있다. TV, 라디오도 각각 동영상과 소리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

하지만 DMB는 하나의 기기에 여러 형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송에

다중화 방식을 이용한다. 다중화 방식이란 한 채널에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보내

는 것으로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고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이는 휴대전화로 DMB를 시청하는 중 재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것과 유

사하다. 따라서 뉴스 등의 보도 프로그램이 아닌 광고가 방송되는 중에도 재난 정보

를 수신하여 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DMB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한된 전파 자원을

이용해서 일대다의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할 수 있다.

둘째로 DMB 수신기는 '휴대용'이다. DMB 수신을 위해서는 동전보다 작은 크기

의 칩 하나만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은 크기의 휴대용 수신기를 만들 수 있다. 작은

크기로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재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휴대용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배터리가 있으면 재난 시 쉽게 발생

할 수 있는 정전 상황에서도 재난 방송을 수신할 수 있고, 대기 상태에서 적은 전력

소모로 재난상황만을 감시할 수 있어서, 재난상황 시 자동으로 수신기를 켜 재난 정

보를 받을 수 있다.

셋째로 DMB 수신기는 '이동형'이다. 시속 200km로 이동하는 중에도 수신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어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 관련 재난 정보 서비스를

하는데 유리하다. 이동형이라는 특징이 방송과 결합되면 새로운 재난방송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근해를 운항하는 선박을 위한 재난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러나 DMB를 이용하여 넓은 바다를 이동하는 선박에 대해 효율적으로 재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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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할 수 있다.

넷째로 DMB 수신기는 '복합기능'의 수신기이다. 수신 모듈이 매우 작기 때문에

DMB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휴대전화나 차량용 내비게이터, PMP 등

과 결합된 형태가 많다. 휴대전화의 통신 기능이나 내비게이터 기능을 활용하면 새

로운 응용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 DMB 수신기와 내비게이터 결합될 경우 위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자동차 탑재형 내비게이터에 DMB 수신기가 결합되

면 현재 사용자가 위치한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에 대해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재난인 경우

대체 경로를 추천할 수도 있다. 휴대전화 결합형 DMB 수신기는 휴대전화의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보다 자세한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로 DMB 수신기는 개인용이다. 휴대가 가능하고 보통 휴대전화와 결합되

기 때문에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자신만의 수신기를 가진다. 분당에 집이 있고, 서

울로 출퇴근하며, 충주에 자주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은 다른 지역의 재난 정보는 크

게 중요하지 않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제주도의 재난 정보 외에는 큰 관심이 없

다. 개인용 수신기는 이런 다양한 경우에 맞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여섯째로 일반 DMB 수신기에 재난방송 수신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가능하다. 재난방송은 중요한 서비스로

비용에 상관없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할 기능이지만 그 비용은 국민 전체에 큰 부담

이 된다. 그러나 기능 추가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가능하다면 비용은 최소

한으로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수신기 제조업체들도 부담 없이 기능을 추가하고,

국민들도 큰 부담 없이 재난방송 수신기능이 탑재된 수신기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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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T-DMB 재난경보방송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재난경보방송 표준은 지상파 DMB를 이용

한 자동재난경보방송의 정보전달 형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각종 국지적, 전

국적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지상파 DMB를 이용한 자동재난경보방송으로 송출하는

데 그 적용범위가 있다. 이 표준에서 정의된 재난경보서비스는 지상파 DMB 송출

시스템 및 범용 지상파 DMB 수신기에 적용된다. 2005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6

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2007년 12월, 2009년 6월 두 차례 개정되었다. 소방방재청

에서는 2009년도에 “DMB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시범서비스를 시행하였다.

T-DMB 재난경보방송은 범용서비스와 특수서비스 두 가지를 제공한다. 범용서비

스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상파 DMB 수신기(범용 수신기)에 재난경보를 전달하

는 것이고, 특수서비스란 특수 목적을 위한 수신기(특수 수신기)에 재난경보를 전달

하는 것이다. 인구밀집지역이나 유원지 등에 설치하여 재난경보를 수신한 경우 많

은 사람에게 확성기 등을 통해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T-DMB 재난경보방송 시행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단말기 역호환성 문제였

다. 수신기 시장에 영세업체들이 많아 표준1)에 따라 정확하게 구현하지 않은 수신

기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이 수신기들은 T-DMB 재난경보방송을 송신하는 경우 오

동작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

서2)에 따르면 기존 단말기 오동작을 확인하였으나 원인 규명에 성공하여 이를 해결

하고 표준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KBS는 2010년 1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재난경보 서비스”, 
2010

2) 방송통신위원회 잔파연구소, “지상파 DMB 재난경보 서비스 기술기준 개정(안) 연
구보고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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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프로토콜 스택과 프레임

험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재난경보방송은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 스택을 통해 전송된다. 최상위 계층인 재난

메시지 계층에서는 재난 메시지의 내용(semantics)과 이를 표현하는 방법(syntax)이

정의되어 있다. 재난 메시지 분할 계층은 재난 메시지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정의

한다. 다음 그림은재난경보방송을위한프로토콜스택과계층별생성되는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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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메시지는 실질적인 재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재난이 일어났

는지, 얼마나 중요한 재난 정보인지, 재난 발령 시간은 언제인지, 재난 발생 지역은

어느 곳인지를 인코딩하여 전달한다. 규정된 정보 외에는 일반적인 텍스트 형식의

단문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단문에는 외부 링크를 포함하여 더 자

세한 정보나 멀티미디어 형태의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재난경보

방송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재난 상황을 뉴스와 같은 형태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만을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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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터널용 T-DMB 재난방송

지상파 DMB의 재난경보방송 강화를 위해 전국 커버리지 확대 추진과 동시에 재

난방송 사각지대인 지하․터널 공간에 대한 지상파 DMB 재난경보방송 SOC 구축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연구기관에서는 기존 단말로도 재난방송정보 수신이

가능한 터널용 지상파 DMB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개발을 09년부터 추진하여 완료

하였다.

터널용 T-DMB 재난방송시스템은 평상시에는 기존 지상파 DMB 프로그램을 수

신하다가 재난 발생 시 비상방송 송출을 통해 재난경보방송 콘텐츠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참고로 “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국내1종 도로 터널내에는 아날로그 AM/FM 라디오 재난방송시스템이설치되어 운

영 중이다. 그러나 지상파 DMB는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FM 방송보다

재난상황 및 대치요령을 재난상황에 맞추어 청각 및 시각적으로 알릴 수 있어 효과

적이며, 현재 휴대폰 등 휴대 단말기가 FM 수신기 보다 T-DMB 수신기가 더 많은

것도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터널용 T-DMB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

한 서비스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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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터널용 T-DMB 재난방송서비스 개념도

기존 지상파 DMB 재난경보방송은 단순 자막(Text) 방송에 불과하나 개발된 재난

경보방송시스템은 동영상 형식의 방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다음 그림은 이러

한 재난방송용 동영상 콘텐츠의 예로 터널 내 교통사고, 화재발생시 방송되는 화면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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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터널내 지상파 DMB 재난방송 콘텐츠 예

다음 그림은 개발된 터널용 T-DMB 재난방송 시스템의 테스트 결과이다. 개발된

시제품은 성능검증을 위하여 2010년 12월부터 남산 1호 터널에 설치되어 실험방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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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터널용 T-DMB 재난방송시스템 실용 시제품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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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AT-DMB

AT-DMB란 고전송률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Advanced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약자이다. 기존 T-DMB와 역호환성을 유지하

면서 주파수 효율을 증대시키는 기술이다. 채널 유효 전송용량이 T-DMB 대비 최대

2배로 증가하여, 고화질 모드 사용 시 기존 QVGA(320×240)급에서 VGA(640×480)

급으로 향상된다.

시스템은 크게 기본계층과 향상계층으로 구성된다. 기본계층은 지상파 DMB 서

비스를 지원하는 계층으로, 기존 지상파 DMB 수신기로 수신할 수 있다. 향상계층

은 AT-DMB에서 추가된 계층으로 AT-DMB 수신기로만 수신할 수 있다. 다음 그림

은 AT-DMB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3)

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고전송률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AT-DMB) 송수신

정합”, TTAK.KO-07.0070/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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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T-DMB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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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스마트 모바일 하이브리드 DMB

스마트 모바일 하이브리드 DMB는 방송/통신의 하이브리드 모바일 네트워크 기

반의 방통융합형 서비스이다. T-DMB/AT-DMB 이동방송과 WiBro 등 무선통신의

망연동을 통한 3D/고품질 방송서비스 및 DMB 수신 환경 개선의 seamless4)방송서

비스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 방송 및 통신망의 연동을 통한 개방형 플랫폼 기반 스

마트 모바일방송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기능이나 기술 구현이 자유롭고 단말 제

조사나 플랫폼 개발사에 종속적이지 않으며, DMB 및 무선통신 연계를 위한 추가

모듈 및 이를 제어하는 API 표준화 등 다양한 스마트 모바일방송 응용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스마트 모바일방송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4) 이음새가없다는뜻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DMB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이
것을 방송망으로 통하여 수신하는 지,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수신하는 지 알 필요

가 없이, 두 방식을 오가며 수신하여도 끊임없이 수신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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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마트 모바일방송 시스템 구성도

이 서비스가 시작될 경우 이용자 주위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

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변화로 개개

인의 필요와 욕구 충족은 물론 자신의 지식과 가치 추가 등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가능해진다. 또한, 모바일TV 수신기, 스마트 폰 등 방송통신 기기와 디지털 콘텐츠

등의 융합으로 새로운 방통융합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차세대 신성장 동력을 제공

하고 새로운 경제가치 사슬이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모바일방송 기술을 통한 국내 주요 수출품인 휴대전화, 스마트폰의 국가 경

쟁력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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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자동인지 T-DMB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 서비스란 T-DMB를 시청해야만 재난정보 수신이 가

능한 기존 T-DMB 재난방송 서비스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재난발생시 자동으로 인지

하여 T-DMB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평상시 지역정보, 날씨 등

공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T-DMB 재난방송 서비스로서 다음과 같은 기

능을 제공한다.

¡ 자동인지 재난방송 서비스

¡ 음영지역 재난방송 서비스

¡ 지역기반 재난방송 서비스

¡ 복지 데이터방송 서비스

자동인지 재난방송 서비스는 재난발생시 T-DMB 수신기가 T-DMB 방송망 혹은

무선통신망으로 인가되는 재난방송 신호를 인지하여 자동으로 wake-up 되어

T-DMB 재난 메시지를 표출하고 T-DMB 재난방송으로 전환되는 서비스이다. 음영

지역 재난방송 서비스는 실내 및 수신안테나 미연결 등 T-DMB 서비스의 정상적인

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재난방송신호를 인지하여 핵심적인 재난관련 정보를

표출하는 서비스이다. 지역기반 재난방송 서비스는 한정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재난

상황에 맞도록 T-DMB 기반의 재난경보 및 대처방법을 특정한 지역에만 방송하는

서비스이다. 복지 데이터방송 서비스는 평상시에는 재난정보 대신 부가 데이터를

전송하여 지역정보, 날씨 등 공공서비스 정보를 표출하는 T-DMB 데이터방송 서비

스이다. 다음 그림은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 서비스 개념도이다.



21

그림 9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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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보급 확산 방안

차량형 T-DMB 재난경보방송단말기 보급 확대: 2011년 여름 폭우로 인해 동부간

선도로, 올림픽대로에서 많은 차량 침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긴급교통경보의 전

달을 위해 차량형 T-DMB 재난경보방송단말기 보급이 필요하다. 차량형 T-DMB 단

말기는 재난경보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아주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차량

배터리로 전원이 공급되고 안테나가 확장되어 있어 항상 양호한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기존의 단말기에 재난경보방송 기능을 무

료로 탑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량형 T-DMB 재난경보방송단말기의 보급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단말기 구현가이드라인 이다. 즉, 국가 연구기관에서 테스트베드

를 사용하여 재난방송수신기를 개발한다. 이 과정에 소프트웨어 설계서, 관련 소스

코드, 정보표출 방법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현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모든 제조사들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관련 단말기에 재난경보방송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T-DMB 재난경보방송 수신 기능 보급 방안: 현재 스마트폰에서 T-DMB

앱을 개발하기 위한 API를 표준화하여 공개하면많은개발자들이 다양한 부가 기능

을 탑재한 재난방송 수신 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API

표준화를 즉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T-DMB를 가장 핵심적인 “대국민 국가재난방송매체”로 규정 및 이의 홍보: 본 장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T-DMB느니 재난방송 매체로서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재

난상황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가장 먼저 T-DMB를 시청하도록 국가적인 홍보가 있

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난상황 시 국민들이 재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발생하는 통

신폭주에 의한 통신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T-DMB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

AT-DBM를 대비한 멀티미디어 재난정보 콘텐츠 전송기술 개발: AT-DMB가 보급

되면 현재 보다 더욱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림, 음성, 동영상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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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전송이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전송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 개발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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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관련 법령 보완 방안

현재 2012년 공포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4항5)에 포함된“재난예경보

수신기”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의무 수신기술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술기준에 이러한 수신기능에 대한 규격

을 정의하도록 제안한다6).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술기준에 정의되어 있는 재난방

송 수신기능은 의무적으로 해당 수신기에 구현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

락으로 앞으로 자동인지/스마트 T-DMB 재난방송 기술을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술

기준으로 고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T-DMB 서비스 보급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는 방송음역지역이다. 이러

한 음영지역 중 자연적인 음영지역은 방송사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인

공적인 음영지역(지하철, 터널 등)에 대한 해결방법이 모호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

적인 음영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터널용 T-DMB 재난방송중계기 보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7)에서는 운전중 T-DMB 시청이 불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터널 내의 T-DMB 중계기 설치

가 필요하다.

¡ T-DMB는 TV 방송뿐만 아니라 라디오, 데이터 방송도 동시에 전송하고 있

다.

¡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T-DMB를 수신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될 것이다.

5)  ④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

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참고로, 미국의 FCC관련 규칙인 “CFR Title 47-Telecommunication”의 Part 10은

CMAS(재난문자방송), Part 11은 EAS(재난방송), Part12는 방송통신망의 내재해성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7)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1.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

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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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수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상황 발생 시 수신기가 자동으로 켜져

경보를 알리는 자동인지 서비스가 가능한 유일한 매체가 T-DMB이다.

T-DMB를 가장 중요한 국가재난방송매체로 그 위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T-DMB의 국가재난핵심매체로 규정하여 방송시설 및

중계시설의 내재해성 강화 및 재난방송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대한 규정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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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재난방송

제1절 소셜미디어의 일반적인 특성 분석

1. 소셜미디어의 정의

소셜미디어(Social Media)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툴과 미디어 플랫폼으로, 가이

드와이어 그룹의 창업자인 크리스 쉬플리가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개인들 간

의 관계를 의미하는 연결(ties)로 사회적 관계성을 보여주고 가치, 비전 등 여러 매

개물에 대한 공유나 의견을 교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말한다. 소셜미디어는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작

동하지 않으며,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미디어이다. 국내의 경우싸이월드, 세이클럽등이 있고, 미국의 페이

스북과 마이스페이스, 일본의 믹시, 중국의 샤오나이 등이 있다.

2. 소셜미디어의 발전 단계

초기 소셜미디어는 유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미니 홈페이

지) 등의 형식으로 제공되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블로그로 통칭되는 유무선 통합

형 소셜미디어가 등장하여 이용자가 가지는 업데이트에 대한 부담을 혁신적으로 낮

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메일은 스팸 처리되기 쉽고, 블로그는 매일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쉽고 한 번에 핵심만 요점 정리되는, 휘발성과 유포성이 강한 모바

일 소셜미디어가 선호되고 있다. 해외의 트위터, 페이스북과 국내 NHN의 미투데

이, Daum의 요즘(yoZM), Nate 커넥팅 등의 서비스가 있다. 향후 마이크로블로그

의 저변 확대와 모바일 서비스와의 결합, 기존 블로그서비스의 모바일 플랫폼화 등

의 변화에 따라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7

3. 소셜미디어의 특성

소셜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성을 가진다.

¡ 정보 전달의 신속성: 소셜미디어의 실시간(real time)적 특성은 업로드한 메

시지와 사진등의 콘텐츠를즉각적으로뿌려지게하여, 마치 생방송 TV 중계

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정보 전달의 확산성: 소셜미디어가 갖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는 대

형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연결의 연결을 맺고 있는 다수의 사람

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멀티캐스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위치기반 정보 활용: GPS 등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최적화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4. 전통적 매스미디어와 비교

일반적인 정보전달 체계 다음과 같은 5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

¡ Source(정보원)

▷ 정보제공자는 누구인가?

▷ 공신력(credibility). 전문성과 신뢰성

¡ Message(정보)

▷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 재난관련 정보. 정보유형 분류

▷ 정보(콘텐츠)의 개발과 제작에 대한 관심 필요

¡ Channel(채널/미디어)

▷ 어떤 채널을 통해 전달할 것인가

▷ 소셜미디어 활용

▷ 기존 채널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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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iver(수용자)

▷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 일반국민. 관련기관

▷ target segmentation

▷ 전달대상 확보 방안(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 Effect(효과)

▷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 지진정보를 신속 전달 재난위기 대응 능력 제고

▷ 정보원과의 ‘신뢰’ 구축 등

이와 같은 기준에서 전통적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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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매스미디어의 특성 소셜미디어의 특성

전달자

(Source)
방송사, 신문사 등 기관 중심 기관 + 개인

메시지(정보)
(Message)

뉴스, 정보, 오락
뉴스, 정보, 오락
+ 개인적 의견, 경험

채널(미디어)
(Channel)

TV, 라디오, 신문 등 매스미디어 유무선 인터넷

수신자

(Receiver)
시청자, 독자 등 기관 + 개인

효과

(Effect)
제공된 정보의 ‘수용’ 제공된 정보의 ‘공유’

피드백

(Feedback)
일방적 과정 / 수직적

참여 보장된 상호작용적 과정 / 수
평적

표 1 전통적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특성 비교

5. 소셜미디어의 유형

소셜미디어는 시스템구성과 이용방식, 이용동기 등에 따라 public과 social 특성

을 가진다. Public 특성이 강한 소셜미디어는 마이크로블로그가 대표적으로 제한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개방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다. 소셜미디어의 기본적인 성

격인 관계추구와 더불어 정보추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관계추구에 있어서는

social특성이 강한 소셜미디어가 기존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에 비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성격이 크다. Social 특성이강한 소셜미디어는싸이월드,

facebook과 같이 제한된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관계추구와 개인성향추구(생활기억,

자아성철)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소셜미디어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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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특성

서비스 명
Public Social

블로그

web과 log 합성어. 이용자가 웹에 기록하

는 일기나 일지 의미 최신 업데이트 목록

이 맨위로올라오는 일종의 온라인 저널

★★★ ★

티스토리 , 
이 글 루 스

등

SNS
이용자가 친구와 연결해 콘텐츠 공유하

고 상호작용 하는 서비스
★

★ ★

★

F aceb ook , 
M y S p a c e , 
Cyworld 등

위키스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정보를 웹에서 편

지할 수 있음. 공동의 DB 역할 수행

★★★

★
☆ Wikipedia

콘텐츠

커뮤니티

특정 종류 콘텐츠 제작, 공유하는 커뮤니

티

★★★

★
☆

YouTube(동
영상)
F l icker (사
진) 등

Microblog
단문, 사진, 오디오 클립 등 작은 미디어

를 배포, 공유. 확산성 높고, 제약된 포스

팅, 수시로 포스팅 가능

★★☆ ★☆

M e 2 d a y , 
Twitter,
P layTalk ,   
등

표 2 소셜미디어의 유형

트위터와 미투데이 등의 마이크로블로그는 개인과 다수의 실시간 의사소통, 140

자 내외의 단문메시지, 스마트폰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연동 등 서비스와 기능은 유

사하지만, 인맥관계의 성격에는 차이를 보인다. 트위터는 팔로어가 관심을 가지는

이용자의 트위터에서 상대의 허락 없이 일방적인 팔로우 신청으로 인맥관계를 형성

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인보다는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형성이 쉬운 반면, 미투데이

나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서로 연결을 수락함으로써 메시지 전달관계를 형성하기 때

문에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위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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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 소셜미디어 시장 현황 및 전망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백 개의 모바일 소셜미디어가 존재하며, 계속 새로운 서비

스가 탄생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eMarketer의 전망에 따르면, 2009년에 전 세

계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2억 명을 돌파하고, 2012년에는 8억명에 이를 것으

로 예상했으나, 이미 대표적인 글로벌 소셜미디어인 미국의 페이스북은 2010년 7월

말에 5억명을 돌파하여 파급 속도는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일본이 가장

발달된 서비스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8년 8월 기준으로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률이 56.2%에 이르며, 영국은 23%, 미국은 19%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7. 국내 소셜미디어 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 트위터 이용자 수를 집계하는 오이코랩(@oikolab)에 따르면, 8월 6일 현재

트위터 이용자는 100만 1,847명이며, 이는 지난 5월에 5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3개

월만에 2배 증가한 수치이다. 코리안 트위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많

은 팔로어를 가진 사람은 약 30만명 수준이며, 헤비 트위터의 경우 평균적으로 2만

명의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80% 가량이 트위터를 이용한다

는 조사결과가 있고, 이동통신 3사가 내년 말까지 스마트폰 이용자 수를 최대 1,850

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향후 트위터와 같은 모바일 소셜미디어는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페이스북 또한 지난 1일 기준으로 126만명의 한국인 가입자

를 확보한 것으로 발표되어, 지난 1월 30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한국인 페이스북 이

용자가 네 배가량 증가하였다.

8. 소셜미디어의 활용 분야

처음 소셜미디어가 소개되었을 시기는 단순한 개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이 되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잠재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소셜미디어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소셜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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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호적인 소비자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등 소셜

미디어의 활용분야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공공 영역에서도 많은 활용이 되어 왔고 이의 확장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8)9) 최

근, 청와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주요 공공기관

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정보 전달 및 대민 서비스 창구로

서 효과적인 역할과 기관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난관리분야로의 활용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10)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일반인들은 다음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11)

¡ 투명성: 모든 국민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공기관의 목표와 기능에 대해 쉽

게 이해할 것이라 기대한다.

¡ 응답성: 각 공공기관은 목표와 기능에 대한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반국민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신속한 응답을 기대한다.

¡ 참여성: 모든 국민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공기관에게 공공기관의 기능 수행

에 직접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8) 박선주, 정원모,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도입및 활용 전략,” CIO Report, 
Vol 2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년 8월

9) 이각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의안번호 제146호,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2011년10월
10) Bruce R. Lindsay, “Social Media and Disasters: Current Uses, Future Options, and 

Policy Consider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2011월 9월
11) June Cohen, TED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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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

저작권 침해, 사생활 노출, 유명인 사칭, 검색 노출로 인한 마녀사냥 등 소셜미디

어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걸러지지 않은 거짓 정보의

유통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0. SNS의 전망

현대사회 개인의 고립화 심화됨에 따라, ‘약한 유대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심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관계망이 새로운 사

회자본(social capital)로서 중요성 지닌다. 강한 유대 유지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

를 다수의 약한 유대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에 대한 방어기제로 활용하고 있

다. 서로 다른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중복되지 않는 정보를 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관계강도는 약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정보적 혜택

극대화 가능하다. 인터넷 서비스 트렌드가 홈페이지 → 카페 → 미니홈피 → 블로

그로 이동해왔는데, 이는 단절된 개인 → 공동체 → 제한적 공동체 지향 → 개인

공동체 지향 개인(networked individual)로의흐름과 매칭된다. 공동체와 단절된 개

인화는 소외감을 낳기에 지속가능 하지 않으며, 개인을 배제하는 공동체는 개인의

정체성을 사장시키기에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개인과 공동체가 느슨하게 네트

워킹 되면서 공존하는 미디어 출현이 필연적이며, 블로그와 SNS의 동조화는 자연

스러운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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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재난관리 사례 조사

1. 중국 쓰촨 성 대지진

2008년5월 중국 쓰촨 성에 규모8.0의 지진이 발생하여 사망 약 6만9천명, 부상자

약 37만4천명, 행방불명자 약 1만8천명, 재산피해자의 누계 약 4616만명, 붕괴된 가

옥 약 21만6천동의 피해를 야기했다. 지진이 발생하자 많은 시민들이 소셜미디어

를 사용하여 재난현장의 생생한 자료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중국정부가 유

사한 규모의 지진 발생을 공개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난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국민, 중국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

게 전파되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자선모금 웹사이트도 발생 30분만에 개설되어

엄청난 자금을 모금하였다. 초기의 단순한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의 교환을 넘어, 학

교건물 부실시공에 따른 어린이들의 피해상황이 알려지고 이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

어 사회적인 소요가 일어나자 중국정부는 중국 내 트위터 접속을 금지하였고, 현재

도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2. 이란 선거

2009년 7월 이란에서는 1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란 국민들이 선거 부정

과 국민 소요에 대한 자료를 소셜미디어로 올리게 되었다. 이러한 소요가 발생하자

2009년 5월부터 이란 내에서 Facebook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였다. 선거 당일에는

이동통신 사용을 중지하였고 BBC 방송에 방해전파를 사용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3. 국내 재난 관련 기관의 소셜미디어 활용사례

가. 기상청 소셜미디어 현황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도 소셜미디어를 적

극 활용하여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현재 기상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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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행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적용 현황이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각각에 소셜

미디어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링크되어있다.

그림 10 기상청 홈페이지에 링크되어있는 각각의 소셜미디어

기상청에서 소셜미디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트위터와 미투데이이며, 기

상 특보를 간략하게 전달하고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트위터와 미투데이에 업데이

트 되는 내용은 서로 동일하다. 2월중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이용자는 21,558

명이며 미투데이 이용자는 21,942명 이었지만,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때문

에 재해/재난 에 관한 관심 급증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현재 기상청의 트위터 이

용자는 29,088명 미투데이 이용자는 32,272명으로 이용자가 각각 약 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3월16일 이후로 기상청 페이스북이 개설되었으며, 트위터나 미투

데이에 비해 이용자가 적지만, 점점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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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상청의 트위터와 미투데이

아래 그림은 기상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중 위젯과 RSS 서비스이다.

위젯은 PC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현재 기상현황이나, 특보,

사고사례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RSS 서비스는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정

기적으로 메일형태로 전달 받을 수 있다. 지역 예보, 주간 예보 및 정책알림을 제공

한다. 다음 그림 은 위젯과 RSS 서비스 사례 이다

그림 13 위젯(좌)과 RSS(우) 서비스 제공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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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PDA와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날씨 정보를

서비스하며, 일반 휴대전화에서는 WINC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4 스마트폰과 PDA의 모바일 앱 & 일반휴대전화 WINC 서비스

나. 소방방재청 소셜미디어 현황

소방방재청 역시 그림과 같이 기상청과 유사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그림 15 소방방재청 소셜미디어 현황

소방방재청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을 통해 날씨, 사건, 사고 소식 등을 전

하고 소방방재청의 홍보 자료 등을 게시한다. 다음 표와 같이 각각의 소셜미디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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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표 4 소방방재청의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의 정보 제공 사례

동일본 대지진 이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트위터 2115 5161

미투데이 1496 2424

페이스북 307 403

표 5 동일본대지진 이후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 변화

유사한 정보를 제공 한다.

소방방재청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기상청과 같이 일본 지진해일 피해 이후 이용

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다음 표와 같이 이용자가 약 1달 사이에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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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분류 관리 제공 방법

기상청
기상 특보 미래 예측 대비

웹, 트위터, 
미투데이, WINC, 모바일웹

날씨 정보 미래 예측 웹, RSS, 위젯, WINC, 모바일웹

소방

방재청

기상 특보 미래 예측 대비 웹,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재난 뉴스 관측 결과
웹,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블로그

생활 안전 ‐ 예방
웹,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블로그

홍보 ‐ ‐
웹,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블로그

표 6 기상청과 소방방재청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정리

그밖에 블로그를 통해 소방방재청 홍보 및 생활 안전 정보를 게시하며 블로그에

오픈캐스트를 링크하여 구독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기상청과 마찬가지로

RSS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각각의 소

셜미디어의 이용 사례이다.

그림 19 소방방재청 소셜미디어 이용 상황

다. 국내 재난 관련 기관 소셜미디어 활용

다음 표는 기상청과 소방방재청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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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 페이스북에 업데이트된 지진해일 관련 정보

표 7 NOAA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4. 해외 재난 관련 소셜미디어 현황

가. NOAA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는 미국 해양기상청

으로 해양과 대기에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는 연방 정부 기관으로 국내기관과 다름

없이 웹이나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날씨, 해양, 기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한다. 다음 그림은 NOAA 홈페이지를 통해 SNS가 링크되어 있는 그림이다.

그림 20  NOAA 홈페이지를 통한 SNS 링크

NOAA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RSS, 유투브 등을 통하여 재해/재난, 기후, 날씨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만, 해양의 환경보존과 환경보전등활동범위가넓다. NOAA

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일본 지진해일 관련하여 자료가 올라온 그림이다.

NOAA의 페이스북은 3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 각 페이스북의 계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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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AA의 활동내역 및 사진을 업데이트하거나 해양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한 계정을 통해서는 미국의 날씨정보 및 재해 정보를 간단한 메시지와 사진을 첨부

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나. FEMA의 소셜미디어 활용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는 소셜미디어로 웹,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위젯, RSS, 모바일웹, 블로그를 제공하고 있다. 웹에서는 종합적인

정보 중에서도 예방, 대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실시간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며 대부분 경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페

이스북은 트위터에 비해 사진을 첨부하거나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그림은 FEMA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소셜미디어이다.

그림 23 FEMA 홈페이지에 링크된 SNS

FEMA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하여 경보 및 예방 그리고 각 지역에서 발생되

는 재해/재난 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업데이트

되는 자료는 거의 동일하다. 다음 그림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하여 일본 지진 해

일에 관한 게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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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FEMA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이용한 재난 정보 제공

FEMA의 유튜브는 5분내외의 짧은 동영상을 제공하며 주로 교육 및 홍보를 담당

한다. 위젯은 개인 홈페이지에 배너 형태로 설치가 되어 배너를 통해 정보를 실시간

으로 받아 볼 수 있다. RSS는 재해/재난, 날씨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선

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는 유튜브, 위젯, RSS의 사진과 목적을 보여준

다 .

사

진

목

적

1 ~ 3분내의 짧은 동영상

교육/홍보.
웹사이트에 설치 가능한

위젯 제공

블로그, 재난 경보 등

다양한 정보 구독 가능

표 9 FEMA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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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웹은 일반 웹과는 다르게 예방을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블로그는 기

본내용은 페이스북, 트위터와 유사하지만 한번에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가장

많고 동영상을 첨부하여 보여주기도 한다. 주된 목적은 교육 및 예방이다. 다음 표

에서는 모바일웹 및 블로그의 사진과 목적을 보여준다.

모바일웹 블로그

사

진

목

적
교육 및 예방

텍스트와 유튜브 형식의 정보를 제공

교육 및 예방

표 10 FEMA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모바일웹,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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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스

웹 유튜브

사

진

목

적

구호활동, 성금마련을 위한 사이트

기부방법/구호 받을 사람들에 대한 정

보

재난피해/이재민의 상황을 뉴스/인터뷰

로

짧게 (1 ~ 3분 내외) 구성

표 11 DEC의 소셜미디어 활용

다. DEC의 소셜미디어 활용

DEC(Disasters Emergency Committee)에서는 소셜미디어로 웹, 유튜브, 페이스

북, 트위터의 네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웹에서는 기본적으로 구호 받을 사람들에 대

한 정보와 직접적으로 기부가 가능한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피

해상황을 인터뷰형식으로 (뉴스 포함) 3분내외로 짧게 제공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는 웹과 유튜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 둘의 기능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성금마

련 관련 홍보를 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트위터는 객관적인 사실, 즉, 재민관련 기

사 및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차이점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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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

목적
구호물자 전달내역 알림

성금마련 홍보

재민관련 기사

뉴스 사이트 링크

표 12 DEC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라. PDC의 소셜미디어 활용

PDC(Pacific Disaster Center)는 소셜미디어 중 주로 웹, 트위터, 페이스북, RSS,

아이패드/아이폰 어플, 위젯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웹에서는 전 세계의

재해/재난을 예측하여 웹상에 지도를 통하여 위치, 시간, 종류(지진, 화산 등등) 등

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예방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재난의 위치와 종류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표에서는 웹,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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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트위터 페이스북

사

진

목

적

Pacific Disaster Center
전 세계의 재난 예측

예방/교육 정보 제공

재난의 위치와 종류 트위터와 유사한 내용

표 13 PDC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그 외 RSS는 재난관련 종합정보를 구독할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는 FEMA의 인

터페이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Disaster Alert’ 라는 아이폰용 어플을 제공

하고 있는데 이 어플에서는 최근 발생한 재난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며, 손으로 아이

콘을 클릭하면 세부 정보가 표시되는 형식이다. 또한 위젯은 어플과 유사한 인터페

이스를 가지며 웹사이트에 설치할 수 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는 RSS와

아이폰용 어플, 위젯에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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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아이패드/아이폰 어플 위젯

사진

목적 재난 정보 구독

‘Disaster Alert’
최근 발생한 재난 지도에 

표시 클릭 시 세부정보 

표시

웹사이트에 설치하는 

위젯
아이폰용 어플과 유사

표 14 PDC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마. 일본의 지진정보 전달 트위터

일본의 기상청, 내각청(방재담당)은정보전달에 있어 자체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이

용하지 않는다. 단 기상청과 Hi‐net의 정보를 이용한 BOT을 통하여 지진 속보 트

위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위터 서비스는 개인 개발자가 제공하고 있다.) 현재

Follower 수는 4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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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일본의 지진속보 트위터 서비스(http://twitter.com/earthquake_jp)

바.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유레쿠루 call.

iPhone 용 긴급 지진 속보 iPhone app "유레쿠루”(흔들려오는 전화)는 이용자 수

가 동일본 대지진 직전에 비해 10 배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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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 유레쿠루 활용 사례

유레쿠루는 기상청에서 발신하는 고급 이용자를 위한 긴급 지진 속보를 바탕으로,

iPhone 사용자 개개인이 설정한 주소의 변화를 측정하고 예상 진도 예상 도착 시간

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휴대 전화 통신 회사가 발표하는 일반용 긴급 지진 속보

와 달리 이용자가 설정하는 주소와 통지를 받고 싶은 진도를 설정(진도5이상)하기

때문에, 작은 지진도 사전에 예상 진도를 알 수 있다. 큰 여진이 종종 발생하고 있

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다운로드 건수는 150만 건을 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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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유레쿠루 화면

일본에서 출시되는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은, 정부의 권장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

일, 화산 등의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 부저 및 알림 문자를 자동으로 수신하여 사용

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사양 휴대전화인

iPhone의 경우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RC솔루션은 이 기능을 push 알림

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동일본 대

지진 이후 이용자수가 약 10배로 폭증하고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 건을 넘으면서,

회사 측이 점유하고 있는 서버의 용량과 처리능력에 한계가 온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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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재난관리의 주요 기능

본 절에서는 재난관리기관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기능은 메시지의 방향에 따라 다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1. 재난상황 파악 (Situation Awareness)

2. 재난정보 전파 (Alert and Warning)

3. 재난정보 교환 (Information Exchange)

4. 재난관리 집단협업 (Mass Collaboration)

다음 그림에서 이러한 기능을 도식화하였다.

그림 44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재난관리의 네가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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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상황 파악 (Situation Awareness)

재난관리기관은 다양한 툴을 사용하여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메시지를 수집하여

재난발생을 탐지하거나 발생한 재난에 대해 더욱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재난

상황 파악의 경우 모든 자료는 소셜미디어로부터 재난관리기관으로 단방향으로 전

달된다. 재난상황 파악의 궁극적인 목표는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보수집 통로로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소셜미디어 자료수집에 의해 새로운

재난상황의 발생을 인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순한 자료의 수집은 “소셜미

디어 모니터링”이라 한다. 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해야 한다.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자료 수집: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 다양한 포맷의 자료 수집: 텍스트, 영상, 동영상, 음성

¡ 추가자료 수집: 제보자의 위치(GPS) 자료

수집된 상황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분석과정을 수행할 경우 이를 “소셜미디

어 분석”이라 한다. 소셜미디어 분석은 다음과 같은

¡ 주요 키워드 추출: 자연어 분석

¡ 멀티미디어 자료 처리: 영상, 동영상, 음성 처리 기술

다음 그림은 재난상황 파악을 위한 정보처리 시스템의 일례이다12).

12) Palen et al, "A vision for Technology-mediated support for Public Participation & 
Assitance in Mass Emergencies & Disasters," Proc. of ACM-BCS Visions of 
Computer Scien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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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재난상황 파악을 위한 정보처리 시스템

이러한 분석 단계를 거치고 의사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검증

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검증 결과 유통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내용이 거짓으로

판단된 경우 이를 즉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재난관리기관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셜미디어 정보제공자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하고,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거짓정보의 탐색 및 정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 검증 단계를 통과한 정보는 리스크 평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검

증 정보를 위험요인으로 하여 이러한 위험요인과 관련된 취약성 분석을 통해 피해

를 예상한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리스크 평가에 근거한 대응책 결정 및 수행이다.

2. 재난정보 전파 (Alert and Warning)

현재 재난관리에서 소셜미디어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재난정보의 전파이

다. 재난정보의 전파는 재난관리기관에서 국민으로의 단방향 전달 수단이다.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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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의 전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경보는 재난 초기에 재난의 발

생을 알리는 방법으로 재난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와 수신자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신호가 동시에 전달된다. 재난이 발생하여 전개되는 동안에는 위험요인, 취

약성, 리스크, 대응방법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전파한다.

3. 재난정보 교환 (Information Exchange)

재난정보의 교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난관리기관과 일반 국민이 메시지를 양

방향으로 교환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난정보 교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포함한다. 우선 상황 제보의 기능이다. 이 기능은 앞에서 언급한 상황파악처럼 재난

상황의 자료를 수집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앞에서는 재난관리기관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반면 상황 제보의 경우는 미리 그 신원이 확인된 전문 제보자나 재

난 상황 시 통화가 가능한 불특정 제보자에게 자료 수집을 요청하여 재난상황을 수

집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재난관리기관은 핵심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특별한 요청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재난정보 수집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 기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급박한 상황에 노출된 일반인의 구조요청 접수

및 대응이다. 음성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119를 통한 재난관리기관과의 통화가

어려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일반인이 필요한 맞춤형 정보의 공유이다. 재난관리기관은 재난과 관련

된 다양한 대형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공하고 일반인은 이러한 대형 정보를

검색하여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얻는다. 예를 들어, 현재

위치로 부터 긴급하게 대피할 경우 대피소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대피로의 교통상황

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지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거나 본인의 무사 여부와 현재 위치를 알

려 줄 수 있는 안심정보 서비스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으로 다양한 관리기관에 의해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정보를 통합하여 일반인 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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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관리 집단협업 (Mass Collaboration)

앞의 세 가지 경우 재난관리기관은 기관고유의 업무를 제공하고 일반인은 이러한

업무의 대상자였고, 이러한 업무의 분리를 전제로 한 단순한 정보의 교류였다.

재난관리 집단협업은 재난관기기관의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고유 업무를 일반인

이 함께 수행하기 위한 기능이다. 예를 들어, 재난 시 일반인이 재난 예방/대비/대

응과 복구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재난 상황 파악 시 다양한 정보의 처리를 일반인들이 수행하도록 하

여 신속한 상황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다.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 모금도 소셜미디어

를 활용한 집단 협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협업을 위해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21세기의 재난관리는 국민 참여형의 재난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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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소셜미디어에 의한 21세기 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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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재난관리의 장점

재난 시 소셜미디어를 이용했을 때 다양한 장점이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장점으

로 정보전달의 “파급효과”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소

셜미디어에 대한 유행으로 소셜미디어 가입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가입자의 확대로 인해 다양한 정보의 생성되고 많은 사람에게 정보가 전파되어

진다.

다음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이다. 2011년 2월에 시카고에서 발생한 폭설 당시

에 이러한 이점들이 잘 나타났다. 긴급 재난 관리와 방송통신 부서의 시카고 지부의

미디어 사건부 부장인 Roderick Drew은 페이스북과 지역 텍스트 시스템인 “Notify

Chicago”가 있어 효과적이고 신속한 통신이 가능했다고 언급하였다. 이 사이트들

을 이용하여 시카고 시는 휴교, 날씨 업데이트, 도로 상황 등 생활과 관련된 정보들

을 계속 전달하여, 위급 상황일 때 고립을 피할 수 있었다.

다음 장점으로는 “쌍방향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하여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재난 시 소셜미디어가 이용되었을 때 유용한 특징으로 이

쌍방향성을 들고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정보가 교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난 시 너무 많은 정보가 교환되면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만일 잘못된 정보가 교환되고 있다

면, 이를 수정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코멘트를 제공하여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이다. 미국 FEMA의 국가 예방과 보호 부서 (Protection and National

Preparedness office) 에서 근무하는 Laurie J. Van Leuven에 따르면, 소셜미디어가

공공 안전 기관들과 지방 정부 기관들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많은 정부 기관들이 현재 각종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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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셜미디어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재난은 국가의 존립에 있

어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이 관리한다. 때문에 주로 정부 기관을 중

심으로 재난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그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재난정보전달에 있어

서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즉, 정부

기관의 행동이 사용자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이고, 이는 정부의 투명성이 향상에 기

여한다. 또한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 긴급한 상황 시에 기

관 간의 협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 없다. 일반인들이 재

난의 목적이 아니라 사교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사용방법을 능동적으

로 습득한다. 또한, 다양한 푸시서비스에 익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도 필요 없게

된다.

사용을 위한 비용이 저렴하다. 재난의 목적으로 특별한 하드웨어가 장착된 수신

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배포하는 무료 소프트웨어 설치만으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는 긴급 구조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난이

발생할 때 긴급 구조 시스템이 불통이 될 수 있다. 이 때,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역

상황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긴급 구조대의 상황 파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지역의 복원력을 향

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은 더

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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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급 확산 방안

1.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확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재난관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으로 인력, 조직, 정보시스템, 및 운영 예산 등이 있다. 재난관리 기능별

필요한 자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난상황 파악: 소셜미디어에 유통되고 있는 내용을 수집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

난관련 자료의 분류, 자료의 중요성 판단, 제공자의 신뢰성 판단, 자료의 정확성 판

단 등에 필요한 자원이 필요하다. 대용량의 자료 처리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재난관리기관에서 이러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으로 함으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정보처리 시스템 개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의 처리의 자동화에 대해 빠른

투자와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외부 전문기관 아웃소싱: 최근 소셜미디어에 유통되는 내용에 대한 분석을 전문

으로 하는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관을 활용하여 재난상황 파악 기

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일반인을 활용한 클라우드소싱: 자원봉사자로 조직을 구성하여 자료 처리를 수행

할 수 있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비전문가에 의해 분산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을 “클라우드소싱”이라 한다.

재난정보 전파: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분석된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파하는 기능

은 비교적 단순한 기능이다. 정보 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one-stop방식으로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재난정보 교환: 피해자들이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관

은 다양한 재난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할 것이다. 재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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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전개됨에 따라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작하는 것은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평상시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중요한 정

보를 신속하게 검색하여 소셜미디어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재난관련 자료를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자원은 외부 아웃소싱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관리 집단협업: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난관리 집단협업을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국민참여적인 자원봉사의 성숙도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네가지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분

적인 업무부터 시작해서 시행착오를 거쳐 진화해 나아가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

다. 또한, 초기에는 재난상황에서만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24시간 운영으로 계획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재난정보 전파기능을 구현하고, 다음으로 재난

상황 파악, 마지막으로 재난정보교환과 집단협업을 동시에 구현하는 순서로 구현해

야 할 것이다.

2. 포용정책(Engagement) 및 커뮤니티 관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재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재난관리기관의 적극적

인 소셜미디어 참여 의지이다. 즉, 재난기관은 소셜미디어에 포용정책을 수행하여

(투명, 응답, 참여) 일반인으로부터의 신뢰를 얻고 많은 일반인들이 재난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하다. 일반인으로부터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다원적인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 다원적인 요구는 정보, 관계 및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 정보에 대한 요구 해소

▷ 어떠한 재난관련 정보를 받고자 하는가에 대한 수요분석 필요

▷ 수요분석에 기반을 둔 수용자 유형(type) 범주화 필요

¡ 관계에 대한 요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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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소셜미디어 서비스 이용자 특성 파악

▷ 지속적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통해 친밀감 구축

¡ 지원에 대한 요구 해소

▷ 수용자 의견에 대한 즉각적 반응체계 구축

▷ 수용자 질의처리에 대한 사후관리로 신뢰기반 마련

이러한 신뢰의 축적은 재난정보의 전파, 교환, 집단협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많은 일반인이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 재난정보 전파의 파급성을

확대할 수 있다.

3. 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방법

소셜미디어에는 많은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하기 어렵

다는 문제점이 있다. 루머를 양산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셜미디어를 오용하는 사람

들도 존재하여 문제점이 발생한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정보전달, 가족 찾기 등으로 소셜미디어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때에도 소셜미디어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잘못된 정보를 게시해 피해 사실이 과장하거나, 가족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

해 기관에서 실종명단을 구성하여 사실 확인을 해보니 장난으로글을쓴것으로밝

혀지기도 했다.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오용하는 사람의

접근을 제한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재난상황 파악 시 자료 검증은 자료의 정확성 분석 및 제보자의 신뢰성 분석과 같

은 방법을 사용한다.

기존의 정보 수집기능과의 연계하면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로 화재의 발생을 감지한 경우, 근처의 CCTV를 통해 화재 발생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문자나 통화에 의한 제보 보다 영상이나 동영상에 의한 제보를 유

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은 현장 주변의 다수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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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자료검증의 또 다른 방법으로 제보자의 신뢰성 분석이다. 평상 시 제보자의 신분

을 검토하여 제보자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상황 발생 시 제보자의 신분을 인증한 후

제보된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재난관리기관에서 평상 시 시민 기자

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재난 시 시민 기자의 신원 인증으로 자료의 정확성을 판

단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긴급재난방송통신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재난 시 너무 많은 정보가 과중 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단순히 소셜미디어에만 재난정보 전달매체로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긴급 상황 시 가장 중요한 매체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발표하는 방송매체이다. 이러

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민방위 훈련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셜미

디어는 사람들이 정보를얻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출처가 되어야 하고초

기 경보에 있어서는 다른 매체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경우

에는 우선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곳은 장비를 지니고 있는 119와 같은 긴급 구조대

쪽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연결이쉽지 않을 경우 이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소셜미디어인 것이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정보 출처가 유용하고 이 출처의 이용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공공 교육 기관들이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5.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은 통화 또는 데이터 사용량 폭주로 인한 통신마비와 정전,

선로장애와 같은 통신망의 물리적 장애로 인한 통신마비에 대한 대비 능력을 의미

한다. 소셜미디어는 인터넷 통신이 불통이 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소

셜미디어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셜미디어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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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재난이 발생했을 시

에 통신 시설의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들은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통로가 사라

지게 된다. 때문에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이를빠르게 복원시킬 수 있도록 복원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재난 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통신재난(침수, 단락, 정전)에 대비책을 준

비해야 할 것이다. 많은 재난관련 보고서에서는 전화망에 장애가 있어도 인터넷 데

이터망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해서 예비전원이 갖추어진 수신기를 미리

준비하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 시 통화 폭주에 의한 통신 장애를 막기

위해 재난 시 필요 없는 통화의 자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중요할 것이다.

6. 관련 조직 정비

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방

송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주로 재난의 대응 및 사후 처리를 담당하는 소방방

재청, 재난의 관측과 예측을 담당하는 기상청 등이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 중

어느 조직이 정보를 전파할 것인지, 혹은 조직들이 서로 협력하여 정보를 전달할 것

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는 사용자들이 재난이 발

생했을 때 어떠한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얻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긴

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탐색하는 시

간이 많이 걸려서는 안 된다. 때문에 사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인식하여 위급한 상황 시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소셜미디어의 정보를 조정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JIC(Joint

Information Center)라는 기관이 존재한다. JIC는 사건 통제 시스템(Incident

Command system)/통합된 통제 시스템(Unified Command system)의 틀 안에서

기능하는 기관이며 관할권, 기관, 사건에 대하여 미디어 기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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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다. 미디어와 경찰청 사이를 조정하기도 하고, 미디어가 임무를 수행 시 필요한

공간이나 기술적인 자산(인터넷, 전화, 전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즉, 정보를 통합하

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때,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이

다. 미국에서 발생했던 큰 재난인 허리케인 아이린 당시 뉴저지 경찰청장은 JIC나

그와 같은 시스템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면 메시지의 지속성을 유지시킬 수 없고 정보의 중복이 발생하는 등의 불필요

한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7. 외국인/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사람들의 국가적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이 사람들이 한 나

라에 사는 경우가 당연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빠르게 다문화가 진행되고 있

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한 그들도 국가에 의해 보호받을 대상이 된다. 한국어로만 재

난 정보가 전달될경우 한국어를 하지못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큰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때문에 이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다각화시켜야 모든 사람들이 재난을 피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재난 정보전달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8. 소셜미디어와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재난발령기관에서부터 전달되는 재난경보를 다양한 방송매체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은 케이블, 위성과 같은 모든 방송 매체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넓은 파급력의 장

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느린 전달시간과 전달 확인이 어려운 약점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면 지금보다 더욱 효

과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높은 파급력 때문에 비록 긴급경보서비스

가 요구하는 전달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은 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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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재난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서비스에 활용해야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현재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다

음과 같은 순서의 확장 방안을 제시한다.

1. 소셜미디어로 재난정보 전파: 가장 용이하게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은 소셜미디

어의 재난정보의 전파 기능이다. 현재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은 여러 발령기

관으로부터 재난정보를 수신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정보가 수신된 경우 자동

적으로 다양한 소셜미디어 매체로 전파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2. 재난상황 파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상황 파악의 최종 목적은 재난

관리를 위한 의사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상황의 파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4조)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유의 재난관리분야인 방송

통신재난에 대한 상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

통신위원회는 재난상황 파악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외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재난정보교환과 집단협업은다른 중앙부서(소방방재

청) 주관으로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66

그림 47 소셜미디어와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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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관련 법령 보완 방법

소셜미디어를 재난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중요한 법적 문제점은 책임의 한계

(Liability), 개인정보 보호(Privacy),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책임의 한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재난 상황을 파악을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

거나 신속한 의사 결정이 요구될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만일 거짓 정보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소셜미디어 자료를 사용하

지 않더라도 현재의 재난상황 파악 업무에서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 사항이다. 따

라서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무리 없이 소셜미디어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소셜미디어 자료를 올린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개인정보 보호법13)이 제정되어 정부에서 개인정보

를 활용할 경우 따라야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도 국가

위기관리를 위해 소셜미디어 내용과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14). 미국의 개

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매년 이러한

정보의 수집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충실한 지를 평가하고 있다15).

소셜미디어 활용을 위한 정부지침: 앞에서 언급한 책임의 한계와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관장하는 조직과 운영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한

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로운 운영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운영

13)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1.9.30][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14) Privacy Act of 1974;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fice of Operations 

Coordinating and Planning-004 Publicly Available Social Media Monitoring and 
Situational Awareness Initiative System of Records, February 2011.

15)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Privacy Compliance Review of the NOC Media 
Monitoring Initiative,” November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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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놓아야 한다.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모두 담당

할 수없기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두사람이상이번갈아 가며하는 방식을 이용하

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보전달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업무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재난 시 효과적이고 공식적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승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상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발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

지만 재난이 발생하여 빠른 정보전달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과정이 불필요한 시간

으로 여겨질 수 있다. 승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

황일 수 있기때문에평소에는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재난이 발생했을때는 이 과정

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Queensland 경찰 서비스(QPS)가 보여준 리더십은

이에 대한 훌륭한 사례이다. QPS도 다른 조직들과 같이 자료수집, 정리, 전달의 체

계를 따르지만 재난 시에는 그들의 판단을 믿고 정리 작업 없이 수집 후 바로 전달

한다. 이후 즉시 주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단은 정보 수집 후 바로

전달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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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스마트폰에서앱을활용한재난방송활용방안연구

제1절 기존 재난정보전달 특성 분석

트위터나 전용 앱을 사용하여 긴급한 재난경보를 전달하는 사례는 2장 2절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재난관리 사례조사에서 종합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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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스마트폰 전용 앱을 위한 푸시 기술 분석

스마트폰은 항상 사용자가 휴대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이에 많은 응용서비스 업체들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사의 응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하고 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 중에는 항시 인터넷과 연결하여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다. 예를 들어, CNN등의 뉴스 어플리케이션들은 항

상 최근의 뉴스 정보로 갱신하고 속보 같은 중요한 내용을 즉시 사용자에게 알려준

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도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을 제공하며, 자신을 언급한 글이나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댓글 등이 작성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바로 알린다. 최근에는 메신저나 인터넷 전화 같은 어플리케이션들

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

태에서도 인터넷 연결을 지속하여 수시로 새로운 정보를 갱신한다. 이렇게 사용자

의 요구가 없어도 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지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를 사용자에

게 알리는 서비스를 푸시 서비스라 한다.

스마트폰의 특성상 어플리케이션마다 개별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스마트폰은 데스크톱 컴퓨터에 비해 중앙처리장치

(CPU)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메모리 용량도 비교적 작다. 이로 인해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하면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배터리

소모를 가속화하여 사용자 경험을 악화시킨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태스킹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렇게 제한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실행 중인 상

태가 아니면 인터넷 연결을 유지할 수 없다.

본 장에서는 현재 스마트폰 플랫폼인 iOS, 안드로이드, MS에서 제공한 푸시 서비

스에 대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국가의 재난경보서비스를 위해 이 기술을 활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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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1. Apple Push Notification Service

애플은 2008년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Apple Worldwide Developer

Conference, WWDC)에서 푸시 서비스(Push Notification Service, PNS)를 소개하

고 iOS 3.0 버전부터 모든 개발자가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푸시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지 않을 때에도 일정 수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써 운영체제에 의해 기기는 애플의 푸시 서버와 항시 연결되

며, 이 연결을 통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게 한다. 이 기술로

인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및 서비스 사업자는 사용자 단말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 아닐 때에도 중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기기는 애플의 푸시 서

버와의 신뢰성 있는 연결을 위해 일련의 인증 절차를 따른다. 이 과정은 운영체제에

의해 자동으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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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Apple Worldwide Developer Conference 2008

푸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별도의 서버가 요

구된다. 이 서버는 애플의 푸시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위치하여 푸시 서버를

통해 사용자 기기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어플리케이션 지원

서버는 애플의 푸시 서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앞서 살펴본 PNS 서버

와 기기간의 인증 절차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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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사용자 단말기와 푸시 서버간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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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어플리케이션 지원 서버와 푸시 서버간의 인증

사용자가 푸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실행하면 푸시에 대

해 사용자 동의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면 어플리케이션

은 푸시 서버에 연결하여 사용자 단말기의 고유 주소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고

유 주소를 어플리케이션 지원 서버로 전달하여 추후 사용자 기기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할 때 사용한다. 어플리케이션 지원 서버는 사용자에게 전달할 새로운 정보가

있을때단말기 고유 주소를 이용하여 푸시 서버를 이용해 대상 단말기로알림 메시

지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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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사용자 단말기의 고유 주소 생성

그림 52 APNS를 통한 푸시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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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어플리케이션 지원 서버와 APNS, 사용자 기기 사이의 관계

애플은 푸시 메시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동작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

러한 제약은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독자적인, 그리고 독창적인 사용자 경험의 제공

이 불가능하다. 푸시 메시지는 전달하고자 하는 텍스트 메시지와 어플리케이션 아

이콘에 표시될 숫자로 구성된다. 사용자 단말기에서 푸시 메시지를 수신하면 다음

의 절차에 따라 동작한다.

¡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지 않은 경우: 사용자 단말기가 슬립 모드이

거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지 않은경우(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경우 포함) 푸시를 수신하면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고 사용자 입력을 기

다린다. 이 때 사용자는 메시지 박스를 닫거나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

게 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하면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

는데 이 때 수신한 메시지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되므로 어플리케이션은

이에 따라 적절한 동작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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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푸시 메시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경우: 해당 어플리케이션 실행 중일 때 푸시

를 수신하면 별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나타나지 않고 곧바로알림 메시지

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한다. 어플리케이션은 이에 따라 적절한 동작을

취할 수 있다.

사용자는 언제라도 푸시를 해제할 수 있고, 다시 승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푸시

를 해체하면 어플리케이션 지원 서버에서 해당 기기를 지정하여 푸시 서버로 메시

지를 전달하더라도 메시지는 사용자 단말기로 전달되지 않는다. 즉, 푸시를 사용자

에게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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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단말기와 애플의 푸시 서버간의 연결은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끊어질 수 있다. 또는 사용자가 에어플레인 모드로 설정하거나 기기의 전원을 꺼 버

리면 푸시 서버간의 연결도 함께 끊어진다. 이 경우 사용자가 푸시를 허가했더라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가 끊겼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애플은 이

에 대한 QoS(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한다. 푸시를 승인하였지만 문제가 발생하

여 단말기가 푸시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푸시 서버는 해당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다

가 사용자 단말기가 다시 연결되었을 때 메시지를 재전송한다(Store and Forward).

하지만 여기엔 제약이 따르는데, 애플의 푸시 서버는 어플리케이션마다 가장 최근

의 메시지 하나만보관한다. 따라서 사용자 단말기와 푸시 서버간의 연결이 끊긴 상

태에서 동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 개의 푸시가 있을때, 단말기가 다시 푸시 서버

에 연결되면 가장 최근의 푸시만 수신하고 그 이전의 수신하지 못한 알림 메시지는

무시된다. 이와 함께 QoS에 의한 재전송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나 서비스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 Microsoft Push Notifications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7 폰 등의 모바일 기기들은 애플과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윈도 7 폰

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종료하거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

면 실행을 멈추고 인터넷 연결 등이 모두 끊어진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푸시(Microsoft

Push Notifications, MPN)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의 동작 방식 역시 애플

의 푸시 서비스, 구글의 C2DM과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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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MS Push Notification

푸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먼저 MPN 서버에 연결하여 단말기를

인증하여 단말기 고유의 URI를 받고 이를 어플리케이션 지원 서버에 전달한다. 이

URI는 추후 어플리케이션 지원 서버에서 특정 단말기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단말기를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어플리케이션 지원 서버에서 단말기로 푸

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메시지와 대상 단말기 URI를 MPN 서버로 전달한

다. 그러면 MPN 서버는 대상 단말기로 푸시 메시지를 전달한다.

윈도 7 폰은 애플과 마찬가지로 푸시를 수신했을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동작

방식에 철저한 제약을 가한다. 푸시는 토스트(Toast), 타일(Tile), 로우(Raw) 데이터

로 구분된다. 토스트는 사용자 단말기 상단에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 메시지는 사용

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있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지 않

거나 슬립 모드인 경우에도 동작한다. 사용자는 토스트 메시지를 열람하고 관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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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케이션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 타일은 윈도 7 폰의 특징 중 하나로 시작 페이

지에 나타나는 사각형 모양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아이콘이다. 푸시 메시지에는 타

일의 이미지, 텍스트, 관련 숫자를 명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 단말기가 이 알림 메시

지를 수신하면 시작 페이지의 타일을 변경한다. 로우 데이터는 토스트나 타일과 달

리 별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나타나지 않으며 관련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전달

된다.

그림 56  윈도 7 폰에서의

토스트와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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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ogle Cloud to Device Messaging Framework

구글의 모바일 기기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

프트와는 달리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여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기기 위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완전히 종료시키기 전까지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

에서도 인터넷 연결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적인 실행 성능을 떨어뜨리고, 배

터리 소모를 가속화하여 사용자 경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명시적으

로 어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 때 어

플리케이션 지원 서버는 사용자 단말기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은 C2DM(Cloud to Device Messaging

Framework)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애플의 푸시 서비스와 매우 유사하게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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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C2DM의 동작 방식

C2DM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우선 C2DM 서버에 등록하여 등록

(registration)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발급받은등록 ID는 어플리케이션 지

원 서버로 전달하여 추후 사용자 단말기로 메시지를 전송할 때 특정 단말기를 지정

하기 위해 사용된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새로운 정보를 알릴 때에는 어플리케이션

지원 서버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와 대상 기기의 등록 ID를 C2DM 서버에 전달

한다. 그러면 C2DM 서버는 대상 단말기로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다. 애플과 마찬가

지로 이 때 사용자 단말기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애플의 푸시 서비스는 사용자 단말기가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화면에 어떻게 표

시하고, 사용자 입력을 받아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철저히 제약을 가했지만, 구글

의 C2DM은 이에 대한 제약이 없다. 사용자 단말기가 메시지를 수신하면 브로드캐

스트 인텐트를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한다. (이 때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지 않으

면 자동으로 실행시킨다) 이를 수신한 어플리케이션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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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애플의 푸시 서비스에 비해 굉장히 자유도가 높지

만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C2DM 역시 애플의 푸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알림 메시지를 더 이

상 수신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언제든 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C2DM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우선 이 기술은 안드

로이드 2.2 버전 이상을 요구한다. 2.2 보다 하위 버전에서는 C2DM을 이용할 수 없

는데,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업데이트는 구글이 아닌 단말기 제조사에 의해 이루어

지기때문에 모든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2.2 버전 이상으로 업데이트 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C2DM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한다. 구글 서비스는 구글의

인증을 받은 단말기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구글의 인증을 받지 못한 제조사의 단

말기는 안드로이드 버전이 2.2 이상이더라도 C2DM을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현재 C2DM 서비스는 모든 개발자가 이용 가능하지 않다. 아직 연구 수

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부 사용을 신청한 개발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C2DM 서

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4. HTTP Persistent Connection (HTTP 1.1 Keep Aliv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2DM은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동작하지 않고, 모든

개발자가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서비스 업체들은

독자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HTTP Keep Alive이다.

인터넷 연결을 통해 정보를 갱신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HTTP 프로토콜을 이용

하여 서버에 정보를 요청한다. 그러나 HTTP 프로토콜은 한 번 요청을 완료하고 나

면 연결을 끊어버리는데 지속적인 정보 갱신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매 순

간 연결과 연결 해지를 반복하게 되므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Keep Alive는 바로 이

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Keep Alive가 지정된 연결은 요청을 완료하더라도 지정된 시간까지 연결을 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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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대기한다. 이렇게 대기 중에 다른 요청이 발생하면 이 요청을 위해 새로운 연

결을 생성하지 않고, 대기 중인 연결을 재활용한다. 이 방법으로 반복적인 연결 및

연결 해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연결의 재활용을 통해 적은수의 연결만유

지하면 되므로 프로그램 성능을 높이고 메모리를 적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8 Keep Alive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사용하는 경우의

비교

그러나 HTTP 1.1 Keep Alive는 지속적인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완전한 해법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우선 이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처럼 멀티태스킹을 지원해야만 인터넷 연결을 지속할 수 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지 않는 운영체제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면 관련된 자원을 모두 강제로 반환시키거나 사용을 제한하므로 HTTP Keep

Alive 연결 또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또한 Keep Alive는 연결의 재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만, 이것은 어디

까지나 해당 어플리케이션 내의 상황으로 제한된다.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나의 연결을 공유하지는 못하므로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이 각각 인터넷 연결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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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게 되면 CPU나 메모리와 같은 자원이 고갈되어 시스템 성능을 악화시키고 배

터리를 빠르게 소모시킬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연결 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지원 서버가 예기치 않게 종료된

경우이다. 이 경우 HTTP 연결이 강제로 끊기는데 이 때 Keep Alive가 지정된 연결

은 최대한 빠르게 연결을 복구하려는 특징이 있다. 어플리케이션 지원 서버가 종료

된 경우를 기점으로 여기에 연결되었던 모든 단말기의 HTTP Keep Alive 연결은

동시다발적으로 연결을 복구하기 위한 신호를 짧은 주기로 보낸다. 서버 연결이 완

전히복구될때까지 주기적으로 이러한 복구 신호를 보내게되는데 이때대량의 네

트워크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네트워크 과부하를 야기하게 된다.

이는 대량의 트래픽을 전송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Denial‐of‐service

Attack) 간주될 만큼 위협적이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3G 네트워크는 통화와 관

련된 아주 귀중한 자원이므로 이러한 과부하는 치명적이다.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이동통신사 내부 자료 (1)에 따르면 스마트폰용 문자메시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의 경우 각 280byte인 4개의 신호를 10분 주기로 송신한다. 이

경우 1인 하루 데이터 사용량은 280bytes * 4 * 6/h * 24h = 161,280bytes가 되고,

30일이면 4,838,400bytes, 약 4.6MB 정도를 낭비하게 된다.

5. Mobile Push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SMS 관리 프로그램이 수신한 메시지를 처리하기 전

에 다른 프로그램이 SMS를 가로채서 선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방식을 이용하

여 SMS를 푸시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에릭슨에서 Mobile Push (2)라는 이름

으로 시연하였다. SMS와 HTTP를 이용한 기술로, 다른 푸시 응용 기술과 마찬가지

로 항상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다. C2DM과는 다르게

안드로이드 1.6이상에서도 동작한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쉽게 Push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배터리 절약과 같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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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푸시 기술의 장점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SMS의 본질적인 성격인 1:1 전송

방식에 따른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SMS 발송에 따른 비

용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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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현 푸시 기술 및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본 장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에 탑재된 운영체계가 제공하는 푸시 기술에 대해 분

석하였다. 스마트폰은 휴대용이기 때문에 전원과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재난 시 이를 신속하게 알리는 서비스를 위해 현재의 푸시

기술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푸시 패킷은 플랫폼 제작사를 통해 온다. 이 영향으로 서버에서부터의 전달

지연시간을 보장할 수 없다. 실제 지진발생을 통보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30분

에서 1시간이상의 전달지연 시간을 보여 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난 시

방송, 통신 사업자의 전달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플랫폼회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규정도 없다. 따라서 푸시 기술을 통해 재난경보를 전달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해야 할 것이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경우 제공되는 푸시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백그라운드 서버

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Keep‐Alive 패킷으로 인해 불필요한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서버 장애 시 Keep‐Alive 프로토콜에 의해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

하기 때문에 재난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장애를 일으켜 오히려 재난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1. 해외 전송 경로

현재 모바일 플랫폼의 푸시 기술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발령기관에서

생성된 모든 메시지는 해외의 서버를 경유해서 국내 단말기로 전송된다. 아이폰의

경우는 미국의 애플 서버,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미국의 구글 서버를 경유하게 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 국외 유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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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전송망 장애: 메시지가 외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해외 전송망에 장애가

있을 경우 이 장애에 대한 상황파악 및 복구와 관련된 업무가 국내기관의 관

할권을 넘게 된다.

¡ 해외 서버 장애: 해외 전송망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경유하는 서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이에 대처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 사이버 테러: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전송망 및 서버에 대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대응/

복구 및 사후조사와 관련된 업무가 불가능하다.

¡ 법적인 책임 한계: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송망 및 서버

모두 국내법의 한계 밖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예를 들어,

긴급한 경보를 발령하였으나, 해외 서버에서 다른 업무 때문에 이의 전달을

지연하여 국내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에 따른 피해

책임을 해당 서버의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2. 메시지 큐잉 정책

발령기관에서 재난 메시지를 발령하였지만 단말기가 꺼져 있거나 음영지역에 있

으면 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다. 이 후 단말기를 다시 켜거나 음영지역에서 벗어

날 경우 이 단말기에 발령된 메시지를 어떻게 송신해야 할 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받지 못한 메시지는 전부 삭제하던지 또는 30분 이내에 통신이 재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결정을 해야 하 것이다. 현재 스마트폰의 단말기는 이러한 큐잉 정책이 구

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메시지 별로 큐잉 정책을 정해 전송할 수 있

는 방법도 제공되고 있지 않다.

3. 위치맞춤형 서비스

현재 안드로이스 플랫폼의 경우 단말기가 재난메시지 수신 지역 내에 위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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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위치맞춤형 푸시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애플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위치맞춤형 푸시서비스가 불가능 하다. 스마트폰과 기기에서 스마트

기능을 제고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곧 이러한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4. 배터리 소모 및 성능 저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 단말기의 배터리는 아직 가장 취약한 기술 중 하

나이다. 푸시서비스는 항상 언제 전송될 지 모르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항

상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고 CPU의 처리시간을 소모한다. 이러한 컴퓨팅 자원에 대

한 요구사항으로 푸시서비스를 위한 단말기의 성능 저하 및 배터리 소모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즉, 푸시서비스로 인한 배터리 및 CPU 처리시간의 소모가

몇 퍼센트 증가하는 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고, 이를 줄이는 연구 노력이

꾸준히 진행 되어야 한다.

5. 여러 발령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앱의 난립

현재 다양한 재난관리기관에서 재난관련 앱을 개발하여 국민에게 보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방방재청에서는 “국가재난안전 센터”라는 앱을 개발하였고, 서울시는

“서울안전지키미”라는 이름의 앱을 개발하여 보급 중이다. 이와 같이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다양한 앱을 만들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많은 장점을 가

진다. 하지만, 동일한 재난에 대해 다양한 앱으로 전송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하게 된다.

우선 동일한 재난메시지가 하나의 단말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앱으로 전송되어

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중복된 트래픽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동일 메시지를 여

러 앱으로 수신자에게 반복 표출하면 수신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국가에서

재난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하나의 앱에서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중복 전송

및 중복 표출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각 재난관리기관 별로 전문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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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하나의 앱에 통합해야 하는 무리가 따른다. 다른 방법은, 다양한 재난관리기

관의 특성에 맞는 앱을 개발하되 재난메시지는 하나의 앱에서만 수신하고 표출하도

록 설계하는 방법이다. 후자를 위해서는 모든 앱을 보급하는 기관간의 협의로 개발

기술의 표준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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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스마트 푸시

현재 국내기업이 구현한 스마트 푸시 기술을 재난경보에 적용하면 앞 절에서 언

급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다음은 스마트 푸시로 재난경보 전달 앱을 구

현할 경우의 장점이다.

¡ 국내 통신망과 서버로 시스템 구현: 스마트 푸시를 사용하면 발령된 메시지

가 해외 통신망과 서버를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즉, 국내 재난관리기관이 푸

시 서버를 새로 구축하거나 현재 국내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푸시 서버를 활

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모든 구현기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난경보 전달을 위

한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유연 구현이 가능하다.

¡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푸시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가

가능하다.

¡ 다양한 큐잉 정책: 재난의 시간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유연한 메시지 큐잉 정

책을 정하여 이에 따른 메시지 전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 해외 종속성 탈피: 기타 해외 플랫폼개발 업체의 기술에 대한 종속성을탈피

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푸시 기술을 활용하면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만 사용: 스마트 푸시 기술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iOS기반의 스마트 기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

히 iOS에 대한폐쇄성으로 인해 스마트 푸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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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푸시 기술의 종속성: 기업이 개발할 기술임으로 사용안드로이드 플랫

폼이 업그레이드 될 경우 이에 따른 스마트 푸시 기술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업이 소유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사용

료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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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급 확산 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였던 2G 재난문자방송(CBS)이 3G 이동통신 기술로 전

환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다. 현재 정부는 2013년부터 실시될 4G 이동통신

망에서의 재난문자방송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4G 이동통신망

의 보급율과 3G/4G기술이 혼용된 이동통신망에서의 재난문자방송의 서비스 보급

률의 예상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를 위한 서비스 공백을 채워

줄 수 있는 기술로서 푸시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앱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 스마트폰의 기본 앱으로 설치: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할 때 정부에서 개발한

재난방송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통신회

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앱 소프트웨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이다.

¡ 재난방송 앱의 데이터 통화량의 무료화: 무제한 데이터 사용서비스가 줄어드

는 추세이고 정액제가 확산되고 있다. 평소에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무

리한 데이터 사용을 막기 위해 데이터망을 끊는 사용자가 생긴다. 이러한 경

우 푸시 서비스는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푸시 서비스는 사용자가 데이터

망의 사용을끊어도 계속 동작하도록설정하고 이로 인한 통화량을무료화하

여야 많은 국민이 거부감 없이 재난방송 앱을 활발히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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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관련 법령 보완 방안

스마트 푸시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구현할 경우, 여러가지 구축방법이 가능

하다. 만일 현재 국내 기업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푸시 서버를 활용하여

재난경보를 전달할 경우 메시지 전달에 대한 책임의 소재에 대해명확히할 수 있는

MOU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앱 통합 방안: 여러 정부 재난관리기관에서 개발하는 앱의 난립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기술 종속성 분석: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푸시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할 수 있는 공공의 기술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위한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기업의 플랫폼 기술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플랫폼

기술이 진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민에게 재난경보방송을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 종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 서비스를 운

영하는 주체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서비스 연속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

기 때문이다. 또한, 운영의 주체가 방송통신기술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의 긴밀한 협조의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참여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과 관련된 방송통신기술에 대해 항상 분석 점

검하고 이러한 기술의 진화에 따른 대국민 재난방송 운영의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모바일 기기의 성능 분석: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배터리의 전

력소모와 성능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많은 연구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활발한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재난정보전달을 위해 매우 이상적인 매체인 만큼 앞으로 계속 진화하는 모바일 스

마트 플랫폼에서 이러한 재난경보방송이 지원되도록 꾸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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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외주요방송사의재난방송체계분석과비교연구

제1절 미국의 재난방송체계 특성 및 트렌드

1. 미국 대통령령 13407 – 미국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2006년 6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대국민 재난경보시스템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

을 발표한다. 이 행정명령은 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3조에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정책)에서는 미국행정부가 유지해야 할 재난경보시스템의 요구사항들을 정

의한다. 우선 재난경보시스템은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미국국민에게 효과적이고, 신

뢰도 높고, 통합적이고, 유연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재난경보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주/지방정부와민간기구의 기능이 정의되어

야 한다.

제2조(국토보안부장관의 기능)에서는 국토보안부장관이 재난경보시스템과 관련

된 10개항의 업무를 정의한다. 1항은 다음과 같은 국토보안부장의 주된 업무를 정

의한다.

1. 정부가 관리하는 대국민 재난경보시스템의 조사/평가

2.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모든 통신수단으로 미국 시민에게

재난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의 운영지침, 공통된 프로토콜, 표준, 용어

의 정의

3. 지역/예상피해/개인적 취향에 기반을 둔 메시지의 전달 기능

4. 장애인,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미국 시민에게 경보를 전달

5. 재난경보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와의 협력

6.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한 교육, 훈련, 테스트

7. 미국 시민들에게 재난경보시스템의 기능, 사용방법, 대응방법 홍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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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 정부와 민간 기구간의 협력

9. EAS를 재난경보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 관리

10. 어떠한 상황이라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들에게 경보를 전달하도록 보장

2항에서는 1항에 정의한 업무를 위해 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을 비롯한 타부처와

의 협력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한다.

제3조(관련 부처의 의무)에서는 국토보안부외의 미국 행정부처의 의무를 정의한

다. 나머지 5,6,7조는 부칙 및 경과규정에 대해서이다.

2. IPAWS

앞절에서 설명한 미국 대통령령 13407호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보안부 산하의 연

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서는 통합재난경

보시스템 (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 IPAWS)을 구축하기 위해

프로그램 본부를 설치하였다. IPAWS 프로그램의 비전은 미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전달이다. IPAWS 프로그램의 미션은

연방, 주, 지역 정부가 다양한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 사회에 통합적인 재

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IPAWS 프로그램의 전략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

다.

¡ 재난 예경보를 위한 통합된 상호연계체계 구축 및 관리

¡ 효과적인 예경보 서비스 제공

¡ IPAWS 인프라의 내구성(Resilience)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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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기관 지원 역할

국토보안부 과학기술국
연구, 개발, 테스트, 엔지니어링, 프로토콜

개발,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인증

법무부 어린이 유괴 경보 (Amber Alert) 발령 및 협조

국방부 정보청, 백악관통신청, 
상호운영실, 백악관 상황실

국가구조지원, 요구사항 검증, 보안 검증,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 국가위기관리.

상무부 및 산하 기상청 메시지 발령, 기술 표준, 위험요인 모델링,

연방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규 제정, 관련 제품 테스트

표 15 IPAWS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기관 및 담당 역할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IPAWS는 크게 재난관리기관과 재난경보전달 기관으로 구

성된다.

그림 59  IPAWS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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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합 시스템은 연방, 주, 지역 정부관할의 재난관리기관으로 구성된다. 각 정부

에 재난관리시스템은 CAP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툴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관리기

관에서 발령하는 경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

하고 있는 대 국민 재난경보 시스템으로 EAS, CMAS, 인터넷 서비스, NOAA, 지역

단위의 경보시스템이 있다. EAS는 과거 냉전 시대부터 사용해 왔던 방송망을 통한

대국민 경보시스템이다. CMAS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

으로서 2012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는 인터넷 웹 서비스를 사용

하여 일반인에게재난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NOAA는 현재 미국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상과 관련된 재난경보시스템이다.

현재 IPAWS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1. EAS 현대화 및 확산 프로젝트: FEMA에서 각 주요 방송국으로의 연결의 위

성망 추가. EAS에 가입된 방송국 수를 확대

2. 통합재난경보시스템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개발 (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Open Platform for Emergency Networks: IPAWS‐

OPEN): 재난경보시스템의 각 요소간의 상호 연동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개

발. IPAWS‐OPEN은 발령된 재난메시지를 수집하여 다양한 경보시스템으

로 전달한다. IPAWS‐OPEN은 다음과 같은 웹 서비스 API를 지원한다.

3. Non‐weather Emergency Messaging (NWEM)

4. EDXL‐DE, EDXL‐RM, EDXL‐HAVE, NIEM

5. 경보 발령기 (Alert Origination): 재난경보 발령권을 가진 기관에 재난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툴이다.

6. Common Alerting Protocol (CAP): 재난경보메시지 교환을 위한 메시지 포맷

표준.

7. 인증 평가 프로그램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 민간 기업에서 개발

한 장치의 CAP 준수 여부를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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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rcial Mobile Alert System (CMAS): 이동전화 단말기를 사용해서 재

난경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9. 지역맞춤 경보시스템: 기상청과의 협조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위험지역을 빨

리 예측하여 신속하게 재난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

10. 재고관리 및 평가 (Inventory and Evaluation): 현 미국 정부기관에서 사용

하고 있는 재난경보시스템 조사. 이러한 시스템과 관련된 자원에 대한 보고

서 작성.

11. 라디오데이터방송 (Radio Broadcast Data System: RBDS) FM라디오 방송을

통한 디지털 경보메시지 전달 시스템.

12. 홍보, 교육, 훈련 (Outreach, Education, and Training): IPAWS 프로그램관

련 교육, 홍보, 훈련

3. 효과적 재난경보에 대한 보고서

“효과적인 재난경보에 대한 보고서(Effective Disaster Warning)”는 2000년 미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 NSTC)에서 발행

한 보고서이다16). 미국의 재난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재난경보연구자료에

서 많이 참조가 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이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 분석하였

다.

가. 최종 권고안

이 보고서에서 도출한 최종 권고안은 다음 네 가지다.

1.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의 중요성

2. 다양한 분야/기관의 전문가로 협의체 (working group) 구성

16)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Effective Disaster Warning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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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경보전달 방법의 표준화

4. 재난경보전달 매체의 다양화

첫 번째,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은 정부기관, 방송국, 사업체와 연구소 등의 유

기적 관계를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의 방송사는 공영방송인 PBS 외에는 모두 상

용방송이다. 따라서 재난방송을 실시하기에 있어서, 이들 상용방송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인 KBS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보다 협력체제를 구축하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다.

두 번째 권고사항은 첫 번째를 위한 밑받침이 되는 일이다. 관련되는 여러 기관

들의 전문가(재난연구소, 방송사, 네트워크 사업자 등)들로 구성되는 이 협의체는

다음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재난관련 용어의 정리

2. 재난관련 디지털 메시지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정리. 외국과의 호환성여부도

조사.

3. 재난관리를 주요임무로 하는 정부기관과 공영방송국 및 기타 상업방송국간의

협력의 중요성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권고사항도 매우 중요하다. 전달 매체의 다양화는 보다 넒은

범위에 재난방송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전달 매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전달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나. 효과적 재난 경보방안

효과적인 재난경보란 “경보의 내용이 정확하고 수신자가 적절한 대응을 취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 신속한 데이터 처리에 의

한 정보 생성, 재난경보발령 여부 결정, 재난경보의 전달, 마지막으로 재난경보 수신

자의 적절한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다음은 효과적인 경보를 위한 중요한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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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과적인 경보는 반드시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어야 한다.

2. 경보에서 예상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커야 된다.

3. 적절한 대응을 위해 사람들은 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경보가 발령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정 시간 내에서 대응한다.

5. 여러 경로와 장비를 사용하여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6. 경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

7. 자연재난의 경우 발생 확률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다. 효과적인 재난경보 방법

또한 경보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메시지는 간결해야 한다. 음성의 경우 1분에서 최대 2분 이내이어야 한다.

2. 개조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3. 전문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위험에 처한 지역 또는 사람들을 정의하기 위해 적절한 자막 또는 화상 정보

를 사용해야 한다.

5. 재난 상황에 대한 근거 자료의 출처를 포함해야 한다. 예, 기상청 레이더 자료.

6. 제목을 포함하여 중요한 내용을 먼저 알려줘야 한다.

7. 앞으로 위험에 처할 지역 및 예상 시간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8. 발생 확률을 알려줘야 한다.

9. 간략한 대응 방법을 알려 줘야 한다. 예, 대피 요령, 대피처.

10. 자세한 재난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라.  재난경보의 내용

효과적인 재난경보를 위해 디지털 메시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 표에서 이 메시

지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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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Disaster Warning Report 비고

발령자 Originator
송신자 Transmitter
발령시간 Time of origination 초 단위까지

오류정정 Error Correction
수신대상자 Intended audience
유효기간 Valid lifetime
재난대분류 Nature of the event 자연재난, 인위재난

재난소분류 Type of event 태풍, 폭우

심각도 Severity of the event
확률 Probability of event occurring

재난지역 Primary area of impact yes

2차재난지역 Secondary impact areas
재난과 재난피해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

재난관련상세자료 Event Specific parameters
재난발생시

피해예상

Expected or projected impact on 
emergency resources

대응방법 Proposed protective action
자막 Text of message

음성
Audio (or digital data for audio) 

message
타언어 자막 Alternate Language(s) Message(s) Text

타언어 음성
Audio (or digital data for audio) for 

alternate language(s)

연락처
Point of contact for additional 

information/advice
화상 Graphics

메시지종료코드 End of message delimiter

표 16 재난경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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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mergency Alert System

미국의 긴급경보시스템인 (Emergency Alert System : EAS)는 1963년에 시작된

긴급방송시스템(Emergency Broadcast System : EBS)에서 시작되었다. EBS는 대통

령이 국가적 긴급상황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EBS의 특징으로는 2가지

음향 시그널을 사용한다는 점, 방송국의 운영권자가 방송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있다. 이 때문에 EBS에서는 방송국의 운영권자가 긴급방송을 먼저 듣고, 방송을 송

출하므로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후 EBS는 30년간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1997년 FCC, NOAA, FEMA 등이 협의하

여 EAS로 전환하였다. EAS 신호는 방송대역뿐만 아니라 비방송 대역이나 전화선

을 통하여도 전송되며, EBS가 두 개의 음향 시그널이었던 것에 반해, EAS는 디지털

시그널로 되어있다. 모든 방송국은 2개 이상의 방송국 (Local Primary one and

two: LP‐1, LP‐2)의 EAS 메시지 송출 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필요할 경우 자동

적으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송출한다.

EAS는 재난 상황에 따라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발효된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국가 혹은 지역 단위로, TV, AM, FM, 케이블, 위성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방송된

다. 이때의 긴급방송 메시지는 EAS헤더와 마침 메시지 코드를 포함한다. 긴급상황

(Emergency)이란 국민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일으키는 상황을 말하며, 홍수, 기상

이변, 폭설, 산불 등의 자연재해와, 폭발, 핵 관련 사고, 테러 등의 인위재해를 포함

한다. 만약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되면, 주나 지방정부는 현재 기상이변이 일어난 지

점의 방송국에 요청하여 긴급경보시스템을 작동시킨다. EAS는 국가기상서비스

(National Weather Service : NWS)에서 개발한 디지털코드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

러한 메시지는 필요한 지역의 EAS 디코더만을 작동시켜, 긴급상황이 발생한 지역

에서만 긴급경보가 방송되도록 하며, 원하는 방송국이나 케이블 회사를 통해 신속

하고, 자동적으로 응급상황을 수신, 발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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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긴급경보시스템 메시지 전달과정

최종적으로 긴급경보가 송출되기까지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첫 번째가 국

가적 긴급상황, 두 번째가 지역별 긴급상황이다. 우선 국가적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Primary Entry Point(PEP)에서 Local Primary One(LP)으로 경보 메시지를 보

낸다. 만약 지역별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메시지가 만들어진 뒤, LP로 전송된다. LP

‐1보내진 메시지는 일반방송국으로 전해져 긴급경보가 송출되게 된다. 일반방송

국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LP‐1, LP‐2를 감시하고 있어야 하며, LP의 순번은 방

송국에서 감시하고 있는 순서로 매겨진다.

Severe Weather, 
Technological

or Terrorism event
is forecasted or is 

occurring.

LP-1 EAS station 
receives and 
broadcasts 
message

General 
Broadcasting 

Station

Impacted 
Population 

Receives EAS 
Message

Message is 
developed either at 
the local or local 
levels or by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LP-2 EAS station 

receives and 
broadcasts 
message

National 
Emergency 

Message is 
developed at the 
national  level.

PEP station 
receives and 
broadcasts 
message

PEP: Primary Entry Point, FEMA designated 34 PEP radio stations.
LP-1: Local Primary One. A broadcast station should monitor at least two EAS sources

National Plan

State or Local Plan

그림 60 긴급경보시스템의 메시지 전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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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AS의 진화(FCC)

EAS의 주관기관인 FCC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EAS를 진화시켜 왔다. 본 절에서

는 최근FCC에서 공표한 중요 문서를 정리 분석하였다.

2002년 2월에 공표된 문서17)는 다음과 같은 EAS의 수정사항을 담고 있다.

¡ 어린이 유괴를 포함한 새로운 이벤트코드와 지역코드를 추가.

¡ 방송국이나 케이블 시스템들이 지역 EAS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EAS 장비를 프로그램 하는 것을 허용.

¡ 월간 테스트(Required Monthly Tests: RMTs)의 재전송을 위한 시간을 15분

에서 60분으로 증가.

¡ EAS 코드의 최소 요구 변조 레벨을 수정.

¡ 대통령의 음성방송을 다른 소스에서 받아도 됨

¡ EAN 폐기

¡ HF대의 방송국은 EAS설치가 필요 없음

¡ 국가적 EAS 메시지 수신 시 방송을 중단하지 않아도 됨.

9.11 사태 이후, 연방/주, 지역 협력자, 공공/사적 단체, 시민 등 EAS에 관심을 보

이는 단체들은, EAS가 공공 경보 메커니즘으로서의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의

를 제시해왔다. 이런 의견들은 EAS가 단지 “대통령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역할뿐

이라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에 공표된 문서18)는 현재의 EAS에

대한 아래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17) FCC, "Regarding the Emergency Alert System, REPORT AND ORDER", 2002
18) FCC, "Review of the Emergency Alert Syste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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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한 고려

¡ 장애자/비영어사용자들을 위한 고려

¡ 재난경보시스템의 보안성

¡ 매체 별 EAS 시스템 설치 여부

¡ 시스템 테스트 방법

¡ 재난경보시스템 교육

¡ 소규모 방송국

¡ 재난경보시스템 설치의 강제성

2005년 1월에 공표된 문서19)에서는 무선 케이블 TV방송국을 위한 예외 조항을

추가하였다.

¡ Force Tune Technology: 각 채널 (128채널)에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재난

경보발령 시 하나의 채널로 자동 전환되는 디코더를 설치

2005년 11월에 공표된 문서20)에서는 디지털 매체의 확산에 따른 EAS의 적용 확

대를 결정하고, 다매체, 디지털 방송기술을 사용하는 재난방송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하고 있다.

¡ 디지털 위성 TV: Digital Broadcast Satellite Service (DBS)

¡ 디지털 위성 라디오: Satellite Digital Audio Radio Service (SDARS)

¡ 디지털 지상파 라디오: In‐band, On‐Channel (IBOC)

¡ 디지털 지상파 TV: Digital Television (DTV)

2011년 현재 미국 전역의 14,000개의 TV 라디오 방송국과 1만개의 케이블 방송

19) FCC, "Regarding the Emergency Alert System, REPORT AND ORDER", 2005
20) FCC, "Review of the Emergency Alert System, FIRST REPORT AND ORDER A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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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EAS에 포함되어 있다. 2011년 11월 9일 동부시간 오후 2시 미국 역사상 처음

으로 EAS 전국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전국 테스트의 내용은 30초간 모든 방송국에

서 오디오 신호를 전송하였다. 이 테스트는 기존의 방송미디어를 활용한 재난방송

을 점검하고 인터넷 및 이동통신 단말기를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재난방송 계획

의 첫 발자국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21) 이러한 테스트의 결과 대부분의 방송국에

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몇몇 방송국에서는 오디오 신호가 1시간이상 고장, 2

분30초의 오디오 신호의 지연이 발생, EAS 테스트 신호를 아예 받지 못한 방송국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22)

5. Common Alerting Protocol

가. Common Alerting Protocol(CAP)의 개요

Common Alerting Protocol(CAP) 은 디지털 방송을 위한 경보를 다양한 기관에

게 전달하기 위한 XML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는 공통 메시지 규약이다. CAP은 일

관된 경고 메시지를 많은 다른 경고 시스템들에 동시에 뿌려줄 수 있어, 경고의 작

업을 단순화하고 경고 효율을높여준다. CAP은학술 연구와 현실의 경험을 통해얻

어진 효과적인 경고 메시지를 위한 템플릿을 제공한다.

CAP은 재난관리기관들 사이의 통신 또는 재난관리기관과 방송국과의 통신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미국 국토안전관리부(DHS), 미국 기상청(NWS) 등의 기관에

서 사용을 하고 있다.

CAP 경보 메시지의 첫 번째 용도는 단일 입력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

의 경보와 공공 경보 시스템을 제공하는것이다. CAP 경보 메시지는 기술적인 신뢰

21)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Emergency Alert System: Why US sis doing first 
national test now,” 2011년 11월 9일

22) Emergency Management, “ Nationwide Emergency Alert Test Not Without Glitches,” 
2011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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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특정한 청자에 초점을 맞추는 효과를 강화시키는 한편 여러 경보 시스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하는 감소 시킨다. 또한 CAP 경보 메시지는 여러 전달 시스템

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CAP 경보 메시지의

두 번째 용도는 다양한 입력을 가진 경보를 표준화 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경보 시스템과 다른 긴급 정보 시스템간의 정보처리의 상호 운용을 위

해 설계되었지만, CAP 경보 메시지는 데이터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 상에

서 바로 사용될수 있다. 위치 인식 수신 장치들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같은, 사용

자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적절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CAP 경보 메시지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CAP 경보 메시지는 수집이나 분석을 맡은 시스템이나 센터에서 중요한 이

벤트를 조사하기 위한 형식으로써 센서 시스템으로 사용 될 수도 있다.

나. 설계 원리와 개념

CAP 경보 메시지의 설계에 이용된 원칙들은 아래와 같다.

¡ 정보 처리의 상호 운용 ‐ 우선 첫째로 CAP 경보 메시지는 모든 종류의 재

난 정보 시스템들의 경보와 공고를 상호 교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신뢰성–CAP 경보 Message 포맷은 효과적인 경보 메시지의 구성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 간단한 실행 –CAP 경보 메시지설계는 기술기기에 복잡성으로 인한 과도한

부하를 발생 시키지 않아야 한다.

¡ 간결한 XML과 간편한 구조 – CAP 경보 메시지의 우선적인 사용 형식은

XML 문서이지만, 다른 코딩 스키마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추상적

이어야 한다.

¡ 동시 사용 포맷 – 하나의 메시지 스키마는 다양한 상황(실제/ 연습 /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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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메시지.)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 전달 방법(e.g., 경보 / 경비 / 취소

/확인 / 에러 메시지)을 지원한다.

¡ 친숙도– 데이터 구성 요소와 코드 값은 경보 발령자와 수신자가 같은 의미

로 사용해야 한다.

¡ 종합적이고 국제적인 유용성 – 공공 안전, 긴급상황,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등 여러 환경을 지원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다음 요구사항들은 CAP 경보 메시지 포맷의 설계와 검토 시 기초적으로 사용된

다.

¡ 디지털 형식으로 간단하고 확장 가능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다양한 경보기와 보급 시스템들 간의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

¡ TCP/IP기반 네트워크 와 단일 방송 시스템을 포함, 여러 전달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메시지의 유효성과 엔드투엔드 인증의 신뢰성을 지원해야 한다.

¡ 각각의 경보 메시지와 메시지 발령자마다 고유 식별자를 제공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다양한 메시지 형식을 지원해야 한다.

▷ 경보

▷ 승인

▷ 종료와 취소

▷ 갱신과 수정

▷ 보급 시스템으로부터의 결과 보고

▷ 관리와 시스템 메시지

▷ 지리적 목표물

▷ 긴급의 정도

▷ 발생 확률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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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수위의 정도

¡ 이미 확정된 표준 데이터 형식 사용

¡ 실제로 사용중인 플랫폼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 신뢰성을 가지는 확실한 표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프로토콜을 수정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 신뢰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제공하고 긴급 응답 필요할 때나 공공 안전, 시

스템 운영자의 경보 발령에서 정확하게 동작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CAP 경보 메시지의 구조

다음 그림은 CAP 경보 메시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CAP 경보 메시지는

하나의 <alert> 세그먼트로 구성되며, <alert>은 <info> 세그먼트를 포함하지 않거

나 하나 이상을 포함 할 수 있다. <info> 세그먼트는 <resource> 세그먼트를 포함하

지 않거나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으며 <area> 세그먼트 또한 포함하지 않거나

하나 이상을 포함 할 수 있다. <msgType>의값이 “Alert” 인 메시지의 경우 적어도

하나 이상의 <info> 세그먼트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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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CAP 경보 메시지의 구조

<alert> 세그먼트는 현재의 메시지와 어떤 다른 관련된 메시지들을 구분하기 위

한 유일한 식별자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목적, 출처와 상태 등의 현재의 메시지에 대

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alert> 세그먼트는 메시지 승인, 취소 또는 다른 시

스템 기능을 위해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alert> 세그먼트는 적어

도 하나의 <info>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라. CAP에서 정의한 재난경보의 중요성 판단 기준

CAP에서는 재난경보의 중요성을 다음 세 가지 요소로 판단한다.

¡ 위험요인의 확실성

¡ 리스크의 심각성

¡ 대응의 긴급성

다음 표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요약이다. CAP이 세 가지 요소로 재난경보의

중요성을 판단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우선 위기모델에서 사용된 원인(위험요인의 확실성)과 결과(리스크의 심각성)에

대한 정성적인 값을 사용한다. 대응행동의 긴급성은 경보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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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에 하나인 대응행동에 대한 정성적인 값이다. 따라서 CAP에서 사용하는 재

난경보의 중요성은 재난경보에 포함되어야 주요내용의 중요성으로 구성된다.

정형화된 중요도 계산은 효과적인 재난경보전달에 활용될 수 있다. 재난경보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전달매체에서의 전달 우선권(Priority)을 높여 신속하게 국민에

게 전파될 수 있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사용 비용이 높

은 전달매체의 사용여부도 재난경보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미

국에서 시행될 CMAS에서도 CAP에서의 세 가지 요소가 중간이상이 되어야 전달하

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이는 CMAS가 사용하는 이동통신망(2G, 3G, 4G)이 타 전달

매체에 비해 사용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요소 정의 코드값

확 실 성

(Certainty)
위험요소의 발

생확률

관측(Observed): 위험요인의 발생이 관측되었거나 확실하게

발생함

유력(Likely): 위험요인의 발생확률이 50%이상

가능(Possible): 위험요인의 발생확률이 50%이하

Unlikey: 위험요인의 발생확률이 거의 0%, 즉, 발생하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됨.
미상(Unknown): 확실성 미상

심 각 성

(Severity):

위험요소에 의

한 리스크(생명
및 재난의 예상

피해)의 크기

극한(Extreme): 극한의 리스크

심각(Severe): 심각한 리스크

보통(Moderate): 보통의 리스크

미약(Minor): 미약한 리스크

미상(Unknown): 심각성 미상

긴 급 성

(Urgency)

국민의 대응행

동이 얼마나빨

리 수행되어야

하는 척도

즉시(Immediate): 대응행동을 즉시 수행해야함

단기예상(Expected): 대응행동이 빨리(1시간 이내) 수행해야

함.
장기예상(Future): 대응행동을 가까운 시간내에 수행해야 함.
과거(Past): 대응행동이 필요없음

미상(Unknown): 긴급성 미상

표 17 CAP에서 메시지의 중요성을 위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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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최근 911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통해 미국의 재난관리체계는 많은 변화를

격어 왔다. 이러한 트렌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뉴미디어를 활용 재난방송: CBS 기술을 활용한 CMAS가 6년간의 개발기간을

보내고 2012년 초에 미국 전지역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부분의

미국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재난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기존 재난방송 미디어의 보완: 냉전시대부터 운영하여 왔던 EAS의 보완에 노

력하였다. 이를 위해 PEP 방송국의 개수를 증가시키고 백악관과 PEP와의 통

신을 위성통신을 사용하여 다중화하였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지상파 방송국,

위성 방송국, 케이블 방송국을 EAS에 포함하였다.

3. 통합 재난방송 시스템: 미국의 모든 재난방송 시스템을 통합하여 미국 어느

곳에 있는 발령시스템도 미국의 특정 지역에 재난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IPAWS를 구축하여왔다. 이러한 시스템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 교

환 기술 (CAP)을 개발하였다.

4. 재난방송 시스템의 안정화: 재난방송을 위한 방송통신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

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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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의 재난방송체계 특성 및 트렌드

1. Emergency Warning System

아날로그방송에 사용되는 긴급경보방송시스템(Emergency Waning System :

EWS) 은 1980년대 초에 개발되어 1985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 방송은 방

송국으로부터 송출되는 긴급경보신호에 의해 수신기를 작동시켜 대규모 지진과 지

진해일 등의 재해 발생의 예방과 피해의 경감을 위한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하기 위

한 강력한 수단이다. TV나 라디오에 부착된 전용 수신기를 통해 송출되는 경보신호

를 수신하여, 이를 경보음으로 방송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수신기가 부착된 특정

의 장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재난경보수신기는 시청자의 주의를 재난방송 프로그램으로 끌기 위해서 경보음

을 발생한다. NHK에서 제어 신호는 위성 TV, 지상파 TV, 중파 라디오, 초단파 라

디오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많은 상업 방송사들 역시 지상파 TV와 중파 라디오를

통해 제어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재난경보수신기를 의도적인 허위 신호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서, 제어신호는 지역 코드와 시간 코드를 포함한다.

일본에서 몇 가지 종류의 재난경보수신기가 상업적으로 생산되었다. NHK와 다

른 상업 방송사업자들은매월 1일에 주기적으로 시험용 제어 신호를 전송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재난경보방송 시스템의 전송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방송국에서는

평상시에 일반적인 프로그램 신호를 전송하다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제어신호생

성기(Control Signal Generator)를 이용하여 제어 신호를 보내고, 제어신호가 프로

그램을 대체하여 전송된다. 재난경보수신 기능이 있는 TV, 라디오 수신기에서는 일

반 프로그램 신호를 수신하다가 제어신호를 수신하면 제어신호수신기가 프로그램

신호수신기를 제어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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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EWS 전송 개념도

다음 그림은 EWS의 전국적 재난관리 체계를 보여준다. 총리는 재난방송주관기

관으로 NHK를 지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지상파 방송국 사업자들을

재난방송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중앙재난관리기구는 지정된

중앙정부의 관리들로 구성된다. 중앙재난관리기구는 국가 마스터 플랜으로 기본 재

난 관리 계획을 조직하고, 그 플랜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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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resentativ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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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ed Public Corporations

Ministries and agencies

- Related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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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Post
- Bank of Japan
- Japan Red Cross Society
- Japan Broadcasting Corporation (NHK)

- major telecommunication carriers (NTT, KDDI, 
NTT DoCoMo, etc.)

- Electric power companies
- Railway companies of Japan Railways Group

- Some other public corporations and companies

(designate)

The Basic Disaster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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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Broadcasting Corporation (NHK)

- major telecommunication carriers (NTT, KDDI, 
NTT DoCoMo, etc.)

- Electric power companies
- Railway companies of Japan Railway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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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e)

The Basic Disaster 
Management Plan

그림 63 EWS의 전국적 재난관리 체계

다음 그림은 EWS의 지방 재난관리 체계를 보여준다.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구는

지정된 공공 단체와 지방정부들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지방 재난관리 계획은 “지진

재난 대책”, “폭풍과 홍수 대책”, “화산 재난 대책” 등의 여러 가지로 구성되며, 재

난관리의 매뉴얼로 사용된다. 재난 대책을 위한 도지사와 방송국 사이의 협의안이

계획에 첨부되며, 도지사나 시장이 방송국에 요청하는 방송 절차는 이 협의안에 명

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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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EWS의 지방 재난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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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에서는 일반 전화망의 사용량 폭주로 인해 사용이 어렵다. 또한 유선 통

신망이 재난에 의해 불통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무선통신

망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 그림은 일본의 재난용 무선통신망과 그와

관련된 다른 통신망을 나타낸 것이다. 재난용 무선통신망은 국가 수준, 지방자치단

체 수준, 시 수준의 세 단계로 나뉜다.

방송사업자는 통신망에서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 그 중 하나는 정보를 모으는 것

이다. 이 기능을 위해서 행정기관과 연결된 재난용 무선통신망을 사용한다. 추가적

으로 지진이나 지진해일과 같은 긴급한 정보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 기상청과 연

결된 전용선도 사용한다. 방송사업자의 또 다른 기능은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

하는 것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실외 재난 경보기에 재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서, 자체 재난 무선망을 이용한 멀티캐스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태풍이나

호우와 같은 상황에서 실외 재난 경보를 실내에서 듣기는 어렵다. 일부 지방자치단

체에서 주민들에게 실내 수신기를 대여하고 있으나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얻는 재난경보와 재난 상황을 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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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EWS의 통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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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음

(1초이상)
전치코드

(4bits)
고정코드

(16bits)
지역코드

(16bits)
고정코드

(16bits)
일월코드

(16bits)
고정코드

(16bits)
년시코드

(16bits)

표 18 EWS 시작신호 전송 형식

신호없음

(1초이상)
전치코드

(4bits)
고정코드

(16bits)
지역코드

(16bits)
고정코드

(16bits)
일월코드

(16bits)
고정코드

(16bits)
년시코드

(16bits)
신호없음

(92bits)

표 19 EWS 종료 신호 전송 형식

전송방식은 미국의 EAS와 유사하다. EWS 부호는 64bps로 전송되며 부호 표시

(Mark) 주파수는 640Hz이고 공백(Space) 주파수는 11024Hz이다. EWS의 시작 및

종료 신호전송 형식은 다음과 같다.

EWS신호전송은 디지털방송 Transport Stream (TS)의 Program Map Table

(PMT) 데이터 영역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66  디지털 방송 EWS 개념도



121

2. 일본 NHK 재난방송 체계 조사

가. 일본의 재난정보 전달 체계

2008년 일본의 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본의 “방재기본계획”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재해23) 예방 대책. 둘째, 재해 응급 대책. 셋째, 재해 복구/부

흥 대책이다. 이와 같은 재해 대책을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전달이 매우 중요하다.

재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수록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재업무계획”에 재난정보전

달체계를 포함시켜 재난정보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재난정보전달은 다음과

같이 방재계획의 3단계를 따라 이루어진다.

1. 재난 발생 이전의 재난정보 전달

2. 재난경보방송

3. 재난발생/피난/구조 시기의 재난방송

재난 발생 이전의 재난정보 전달은 재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수일 내지

는 수 시간 수분 전부터또는극히가까운 시간내에 재난 발생을 예지하고 방재체제

를 구축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철저하게 경계 내지는 재난대응 준비를 당부하는 시기

를 말한다.

재난경보방송의 경우 일본의 기상업무법에 의하면 경보 방송은 반드시 NHK(일

본방송협회)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①수해방지법 ②재해대책

기본법 ③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④방송법 제6조2항에 따라 주관방송사를

NHK로 지정하고 NHK는 경보방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난발생/피난/구조 시기의 재난방송은 방재방송과 안부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재난 발생 직후 피해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 등 2차 피해를 방지

23) 일본은 재난과 재해를 구분하지 않고 재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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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방재방송이고, 시청자나 피해자의 안부 정보를 전

달하는 것이 안부방송이다.

나. NHK의 재난보도 매뉴얼

일본의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는 NHK이다. NHK는 공영방송으로 일본 방송법 제

6조2항에 의해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 규정되어 있다. 재해대책법에서도 NHK를

“지정공공기관”으로 규정하여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하고 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하였

다. 그 밖에도 민간 방송사 190여개 사도 각 지자체(도도부현)장이 “지정지방공공기

관”으로 지정하여 NHK에 준하는 재난방송을 실시한다.

NHK는 8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 각 채널 별로 역할을 나누어 재난방송을 실시

한다. 또한 전달 시간 단축을 위해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버튼 하나로

바로 속보가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헬리콥터 취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

국인용 긴급 영어 방송을 준비하는 등 재난방송에 힘쓰고 있다. 다음은 NHK 채널

과 재난방송의 역할이다.

종합채널 제1TV
제1라디오

긴급보도, 재난관련 뉴스

교육방송 안부정보 전용 방송, 청각장애인 정보

제2라디오 외국인과 시각장애인 정보

위성 제1TV 국내외 종합정보방송

위성 제2TV 난시청 해소채널, 문화채널

BSHDTV 종합 기간 정보

국제방송(NHK WORLD)
NHK 프리미엄 방송

해외를 향한 재난정보 방송(18개국어로

방송)

표 20 NHK의 채널과 재난방송 콘텐츠의 종류



123

제6장 재난방송 매체 상호간 보완체계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연구

제1절 세 가지 유형의 재난방송

본 장에서는 우선 재난방송의 유형을 경보방송, 재난정보방송, 양방향서비스의 세

가지로 제안한다. 각 유형의 특징에 대해 검토한 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중에

있는 재난방송 매체를 각 유형 별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는 현재 우리나라 재난방

송 매체의 위치를 정립하고, 향후 우리나라 재난방송 매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경보방송 (PUSH)

경보방송은 재난초기에 재난 상황의 발생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재난

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한 방송이다. 경보방송 수신기는 수신자의 주의를 환기시

킬 수 있는 알람 신호를 발생하고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알려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경보방송을 위한 매체는 자동인지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수신기가 대

기상태에 있어도 특정 신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고, 자동인지 신호가 수

신되었을 경우 알람 신호를 발생한다. 미국의 CBS (CMAS)의 경우 재난의 심각성

이 중/상일 경우 경보방송을 실시하듯, 경보방송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발령되어

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풍, 호우, 강풍과 같은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경

우 정전의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정전에 대비하여 경보방송 수신기는 예비

전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휴대용 수신기, 차량용 수신기 등은 항상 예비전원 (배

터리)이 준비되어 있어 경보방송 수신기로 적합하다. 하지만, 일반 TV와 같이 예비

전원이 준비되지 않는 수신기는 경보방송 수신기로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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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수신기와 같이 제한적인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인지 신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전력소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

다. T-DMB 겸용 스마트폰의 경우 또 따른 문제가 존재한다. T-DMB의 경우 초단파

를 사용하여 전파의 파장이 길어 수신기의 안테나를 확장하여야 강한 신호를 수신

할 수 있다. 즉, 안테나가 확장되지 않은 경우 수신 감도가 매우낮아 자동인지를 위

한 방송신호를 수신할 없게 된다. 따라서 휴대용 T-DMB 수신기는 경보방송에 적합

하지 않다. 현재 ETRI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동인지형 T-DMB방송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이다. 하지만, 자동인지형 T-DMB방송을 위해 추가적인 송수신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의 본격적인 서비스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24)

차량용 T-DMB 수신기는 대용량의 예비전원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안

테나도 확장되어 있어 좋은 감도의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어 자동인지방송 수신

기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차량용 T-DMB 수신기에 T-DMB 재난경

보방송(AEAS) 수신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경우 자동인지 서비스를 매우 저렴

하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차량용 T-DMB 수신기에 가장 먼저 자동인지

기능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재난정보방송 (PUSH)

재난정보방송은 재난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계속하여 송

신하는 방송이다. 재난정보전달의 최종목표는 수신자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난경보발령자가 의도한 대로 수신자에게 정확한 정보

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수신자는 다양한 연령, 경험, 교육 수준

등으로 모든국민이쉽게이해하고믿을 수 있는 메시지를 작성하는것을 매우 어렵

다. Mileti와 Sorensen의 연구에 의하면 재난경보를 인지한 후로부터 실제 행동에

24) ETRI의 연구계획서에 의하면 2013말에 개발이 완성된다. 하드웨어의 상품화와 이

의 보급까지 고려하면 2016년 초에 본격적인 서비스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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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기까지 수신자의 사고의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25)

사고단계 설명 예

1.재난상황

인지

사이렌, 음성, TV 재난경보를 시각(문자), 청각(사
이렌), 감각(진동)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이다

SMS를 수신에 의한

진동/음향 인지

2.재난상황

이해

인지한 신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 파악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민방위 사이렌소리의 패턴

을 듣고 재난경보임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SMS 내용 이해

3.재난상황

믿음

재난상황을 전달 받더라도 실제 재난상황인지 결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른 매체를

통하거나 이웃, 친척들과의 연락 후 재난상황이 확

실히 발생하였다고 믿는 과정이다.

근처의 사람에게도

유사한 SMS가 수신

됨을 확인하여 실제

발생됨을 믿음

4.재난경보

상황파악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믿은 후, 수신자

자신이 이러한 상황 한 가운데 있어 적절한 대응/
대비 방법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과정이다. 
또한 수신자 자신이 재난상황 영향권 밖에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김정일 사망일시, 원
인, 국내외 동향등을

파악

5.대책결정
상황파악 후 다양한 대응/대비 방법 중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사건의 중요성을 파

악하여 회사로 빨리

복귀하기로 결정

6.대책실시
대응/대비 방법을 결정한 후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다.
실행

표 21 재난정보 수신자 사고의 단계

경보방송이 첫 단계인 재난경보 인지를 위한 방송이라면 재난방송은 대비/대응

을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2‐5단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보방송으로 1단계를

거쳐 재난을 인지한 후 수신자는 다양한 매체를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재난의 발생

을 믿게 된다. 재난관리기관은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여러 매

25) Dennis S. Mileti and John H. Sorensen, “Communication of Emergency Public 
Warnings,” FEMA 1990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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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재난방송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 취약성에 대한 정보

¡ 예상되는 피해 (리스크) 정보

¡ 대비/대응을 위한 정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방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처한 수신자들을

가정하여 각 수신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매우 일반적인 재난정

보가 될 경향이 크다. 만약 방송권역이 작거나 재난의 영향 범위가 넓어서 방송권

안에 있는 수신자에게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이러한 특성을충분히활

용하여 효과적인 정보를 전송해야 할 것이다.

재난정보방송은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긴급 속보와 같은 뉴스보도형

식 또는 TV의 경우 자막방송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방송

의 경우 기존의 프로그램의 중단 없이 데이터 방송으로 재난정보방송을 제공할 수

도 있다.

3. 양방향서비스 (PULL)

대부분의 재난방송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개인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만약 수신기가 인터넷통신이 가능하면 각 개인

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위험상황에 처한 사람과 소셜미디어가 가능하다면

이들과의 통화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소셜미디어의 보급

이 확산으로 이를 통한 정보 검색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그림

은 재난정보의 인식 단계별 세 가지 유형의 재난방송 활용 시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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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사고의 단계별 재난방송 활용

T-DMB는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유형의 재난정보전달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

는 매체이다. 차량용 T-DMB 수신기로 경보방송을 수신하고, 기존 채널으로 재난정

보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양방향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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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을 수 있다. 아래 그림은 T-DMB수신기가 세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를 보여 준다.

그림 68 세 가지 재난방송이 가능한 T-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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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 가지 유형에 의한 기존 재난방송 매체 분류

앞 절에서 정의한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중인 방송통신 매체를

분류하면 아래표와 같다. 현재 경보방송을 위한 통신 매체로 SMS, CBS(재난문자서

비스), 스마트폰 앱(푸시서비스)을 활용할 수 있다. SMS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서비스 보다,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위한 경보방송으로 많이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3G 이동통신망에서의 CBS는 여러 문제가 있어 4G (LTE)에서의 본격

적인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26)

방송망을 통한 경보방송으로 T-DMB가 가장 적합하지만, 아직 경보방송기능이 구

현되지 않은 수신기들이 많이 있다. 차량용 수신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용

이하게 구현될 수 있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휴대

폰 겸용 수신기의 경우 현재 ETRI에서 개발 중인 T-DMB 자동인지 서비스의 개발

일정에 따라 그 보급이 결정될 것이다.

경보방송에서 언급한 방송매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방송 매체는 모두 재난정보방

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나머지 인터넷 통신망은 양방향 서비스 매체로 활

용해야 할 것이다.

26) 소방방재청은 2013년 1월부터 4G LTE 재난문자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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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세 가지 유형에 의한 기존 재난방송 매체 분류

다음 그림은 재난방송 매체의 특성을 살려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보여 주는 사례

이다. 즉,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폰이나 SMS과 같은 이동통신망으로 경보방

송을 수행하고 T-DMB 겸용의 수신기의 경우 방송을 통해 재난정보방송을 수신하

거나, 근처의 TV를켜 재난상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으로 수집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

해 친지에게 안부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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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매체 간 보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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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통합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의 재난경보시스템을 통합할 경우의 개요이다. 우리나라 중

앙/지방정부는 관할 업무와 관련된 재난관리를 담당한다. 이러한 재난관리에는 재

난경보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재난경보시스템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즉, 지방정부가 산간에 설치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의 방재관련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입력시스템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

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의 재난관리담당부처에서는 재난경보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 야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정

부가 관리하는 재난경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림 71 우리나라의 재난경보시스템을 통합할 경우의 개요도

기존의 재난경보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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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경보를 위해 각 기관과의 재난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국가표준이다. 현재 미

국의 통합재난경보시스템인 IPAWS는 기존에 사용하여 왔던 구축업체에서 정한 프

로토콜의 시스템을 정리하고, 2011년 7월1일부터 국제표준인 EDXL을 기반으로 하

는 통합재난경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전국에 설치된 수 없이 많

고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국가표준이 꼭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국가표준

의 제정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표준에 인증업무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표준의 도입으로 민간 개발자간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고 결국은 국가

예산이 절약될 것이다.

다음 그림은 이러한 국가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과정이다. 우선 방송

통신위원회는 재난정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협의회와의 협동으로 표준화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협의회는 재난경보시스템 개발자, 관련 법령 전문

가, 재난발령 실무자, 정보처리 전문가등으로 구성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민간협

의회에서는 표준초안을 작성하여 국내 정보통신관련 표준화기관인 TTA에 제안하

여야 한다. TTA에서는 공개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국가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만약, 주변국가와의 통합운영이 필요하게 되면 이러한 표준을 ITU‐T와 같은

국제기구에 제출하여 국제표준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최종 표준이 확정되면 각

개발자들은 이러한 표준에 준용하는 제품을 개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

품들이 표준에 부합되는 지 검사하는 표준인증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을 거친 제품들이 각 정부기관에 설치되면 상호연계가 보장되는 통합재난경보전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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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국가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과정

이러한 통합경보시스템을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점의 해결뿐만 아니라 부족한 관

련 법령도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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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통합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 보완

미국의 경우 통합재난방송 시스템은 대통령령27)(4장 1절 참조)에 기반을 두어 구

축 및 운영된다. 이 대통령령은 재난법28) 및 국토안보법29)에 근거한다. 우리나라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재난방송 규정이 있지만,

더욱 구체적인 대통령령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

조의2제1항30)에서 규정한 “재난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과 방송통신발전기본

법제40조4항31)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근거로 재

난방송시스템의 요구사항, 운영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정부 정책

또는 대통령령을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27) Executive Order 13407‐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 2006년6월26일.
28)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29)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30)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

하여 그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제

출하여야 한다.
31) ④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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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뉴미디어 기술과 재난방송체계를 분석하여 현 재난방송

체계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법률, 정책, 기술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나 방송통신위

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방송 관련 민/관/산 협력체인 “중앙재난방송협

의회”가 구성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도출된 법령, 정책, 기술 방안들은 향후 중앙재

난방송협의회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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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난방송 법령

¡ 최근 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재난예경보 기능의 의무적

탑재 수신기의 구체적인 범위 (기술, 플랫폼, 운영방안 등)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방법을 정해야 한다.

¡ 타 방송통신미디어와 비교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T-DMB를 대국민

국가재난방송 기반매체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

다.

¡ 현재 터널형 T-DMB 시스템 보급과 관련된 타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령을 준비해야 한다.

¡ 본 보고서에서 정의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네 가지 재난관리 기능을 구현하

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해야 한다. 특히소셜미디어를 활용할 경우의 각 기관

별 책임의 한계, 개인정보 보호, 운영자를 위한 지침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스마트폰 푸시 서비스를 사용하여 대국민 재난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전달을

수행하는 민/관 기관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 현재 운영되거나 향후 운영할 재난방송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의 법적근거

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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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난방송 정책

¡ T-DMB 음영지역(특히 터널, 지하철과 같은 인공적인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해야 한다.

¡ T-DMB의 대국민 국가재난방송 기반매체로 위상 제고와 관련하여 재난 시

T-DMB활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소셜미디어를 재난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인력, 조직, 정보시스

템, 예산)의 중장기적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재난방송을 위한 소셜미디어와 기존 재난방송 미디어와의 연계 정책 수립해

야 한다.

¡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재난관리관련 조직 정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야 한다.

¡ 중앙/지방의 재난관련 정부기관마다 개발하여 배포한 스마트폰 앱의 통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재난방송 앱을 스마트폰의 기본 앱으로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야 한다.

¡ 재난방송 앱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통화료 무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

해야 한다.

¡ 장애인/외국인을 위한 재난방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분류를 기반으로 유형별 재난방

송미디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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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난방송 기술

¡ T-DMB 재난경보방송 단말기 (차량용, 휴대용) 구현을 위한 구현가이드라인

작성 및 공개가 시급하다.

¡ 스마트 T-DMB 단말기에서 재난경보방송 수신을 위한 API 표준화를 수행해

야 한다.

¡ AT-DMB로 인한 향상된 전송률을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

기술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재난상황 파악 기술 연구 및 개발(빅데이터 활용)이 필

요하다.

¡ 소셜미디어 콘텐트 검증을 위한 인증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 재난방송용 스마트폰 앱의 통합을 위한 기술 제시

¡ 재난방송 미디어의 플랫폼(OS) 및 통신 기술(3G, 4G)에 대한 종속성 분석을

매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모바일 플랫폼에서 재난방송 수신기능이 배터리 전력소모와 성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 통합 재난방송 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재난정보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

표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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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부록1: 소셜미디어 정책 사례

제1절 리노시 소셜미디어 정책 요약

1.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소셜미디어 도구를 이용하여 시의 활동, 이슈, 국민 발안, 정책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규격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직

원들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 리노시의 소셜미디어 계정들에 게시

된 답변과 코멘트들을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의 정책의 틀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링크된 웹사이트의 사용을 설명하고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기록을 저장

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2. 참고사항

이 정책에 설명된 활동은 104번 정책인 “직장 모니터링”의 8번 섹션 B단락에 설

명된 절차에 적용된다. 또한 “컴퓨터 사용”(303)과 “전자 자료 전달”(304) 정책 모두

적용된다. 304번 정책 6번 조항의 “인터넷(Internet)”에 대한 정의는 아래에 설명된

소셜네트워크 도구를 모두 포함한다.

아래에 설명된 활동은 306번 정책 “웹사이트 프로토콜”의 기준을 따르고, 이는 소

셜미디어 계정에도 적용된다. 이 정책의 목적을 위해 시의 웹사이트의 확장이 고려

된 것이다.

이 정책 하에서 발표된 정보는 201번 정책인 “미디어 방송통신과 공공 정보의 공

표” 정책의 내용을 만족해야 한다. 관련된 소셜미디어를 포함하는 모든 시의 방송

통신은 현재의 전략적 방송통신 계획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현재

시의 위기 방송통신 절차와 긴급 방송통신 절차는 적절한 때에 아래 설명된 절차보

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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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의해만들어진 웹사이트는 아메리카의 장애인 법과 602번 정책을 따른다. 소

셜미디어 위치에 대한 시 게시물과 코멘트의 기록은 207번 정책, 기록 보유 절차에

따라 저장된다. 이 정책은 “윤리적 기준”(101)과 “규율상 권리의 위임과 수행 규

칙”(102)에 명시된 수행 기준 모두를 통합한 내용이다.

직원은 직원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시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절차상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3. 수정헌법 제1조 원리

다른 적용 가능한 법에 덧붙여, 소셜미디어 이슈는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된다.

이 부분은 수정헌법 제1조 원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법적인 설명이 더 필요

하면 시 검사의 사무실에 자문을 요청하라. 대부분의 시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정부

의 발언 또는 제한된 국민 토론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정부 발언. 시가 그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곳에서는 제3자의 수정헌법 제1

조 권리가 이슈화되지 않는다. 발언은 1) 메시지가 시의 이익을 증진하는, 2) 시가

메시지를 조정하는, 3) 시가 메신저이거나 메시지와 메신저를 관리하는 “정부 발언”

이 될 수 있다. 시가 제3자가 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곳에서 이것은

여전히 메시지의 전달과 선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행동으로서의 정부 발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링크의 메시지가 시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웹사이트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시가 실제로 시의 웹사이트에 링크시키기 전에 검토를 한

다면 다른 정부 조직이나 시가 후원하는 사조직의 활동을 설명하는 웹사이트 링크

는 정부 발언이 될 수 있다.

토론장 분석. 그러나 시가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나 장소로 이용할 때,

제3자의 메시지는 보통 정부 발언이 아니고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로 다른 레벨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보호할 것인지는 다양한 요소에 달려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 의해 만들어진 “토론장”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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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통적인 공공 토론장. 공원, 길가에서의 발언은 최고 레벨의 보호를 받는다.

내용의 제재는 시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시간, 장소, 표현의

태도에 대한 규제는 만약 그들이 실제로 중요한 정부 이익을 증진시킬 때만

허용되고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발언을 방해하지 않도록 좁은 의미로 만들

어진다. 또한 발언자는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기준은 내용 차별을 강제하는 것을 방지한다.

B. 지정된 공공 토론장. 시는 의도적으로 제3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토론장을

열 수 있다. 한 예로 웹사이트에 제한이 없는 피드백 부분을 개설하였다. 지

정된 공공 토론장에서의 발언 제재 기준은 전통적인 공공 토론장과 같다. 이

는 시 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코멘트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 허용된 제재의

예는 글자 수 제한, 외설적이고 위협적인 언어 금지 등이다. 만약 지정된 공

공 토론장이 만들어지면, 의사소통을 검열할 능력이 있는 시민 누구든지 의

심의 여지가 있을 때 수정헌법 제1조의 제한을 시 검사의 사무실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

C. 제한된 공공 토론장. 제한된 공공 토론장에서 시는 이전에 없었던 특정 유형

이나 제한된 유형을 위한 채널을 만들고 특정 집단이나 특정 주제의 토론을

위해 토론장을 유지하거나, 모든 주변 환경과 토론장에 의해 집행되는 목적

의 관점에서 그 행동이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견해를 유지해야 할 때 제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가 제한된 공공 토론장을 만들려고 의도했으나 그것

을 적절히 제한하지 못했거나, 제한을 강제하는데 실패했을 경우 토론장을

지정된 공공 토론장으로 만들 수 있다.

D. 비공식 토론장. 발언에 대한 제한이 합리적이고 공공 직원이 발언자의 견해

를 반대하기 때문에 표현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시는 특정한 목적이

나 특정한 참여를 위해 비공식 토론장을 만들 수 있다. 한 예로, 웹 내용이

시 직원에게만 또는 시 내부의 특정 직원에게만 열려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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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의 수행 직원의 웹 이용, 이메일 전송, SMS 메시지 전송, 공식적인 시 기

능을 수행하는 동안에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부적절한 사진이나 비디오를 소셜미

디어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공공적인 정보

와 정부의 이익이 직원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나 다른 이익보다 클 경우에 해당

된다.

4. 적용 대상

모든 시 직원과 상인

5. 정책

리노시는 브랜드 인식을 강화시키고 유권자와 직원을 대화에 참여시키고, 대중에

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소셜미디어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힘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의사소통하는 매개체로 이용하여 메시지를 직접 시민들에게 전

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상호작용하고 피드백 하도록 격려하려고 한다.

시가 대화를 열어두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은 직원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온

라인 관계와 대화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리노시가 지정한(“미디어 방송

통신과 공공 정보의 공표” 정책 201번 참고) 것만이 시를 대신에 발언할 자격이 있

다.

소셜미디어 관리에 관련된 직원은 리노시의 수행 규칙과 윤리적인 기준을 잘 따

라야 한다.

6. 정의

A. 저자 ‐ 리노시에서 근무하며 어떠한 것이든지 방송통신 미디어를 위한 콘텐

츠를 만드는 직원

B. 블로그 ‐ “웹블로그”의줄임말, 블로그는 설명의 기록, 사건설명, 그래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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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와 같은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올리는 웹사이트이다.

C. 코멘트 ‐ 특정한 블로그 기록이나 소셜미디어 사이트나 토론장에서의 포스팅

에 대한 답변

D. 포럼 ‐ 인터넷 포럼이나 메시지 게시판은 사용자가 만든 내용을 관리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포스트를 사용하는 온라인 토론 사이트이다.

E. 마이크로블로그 ‐ 포스트의 크기를 제한하는 온라인 서비스. 예를 들면, 트위

터는 글자수를 140자로 제한을 둔다.

F. 포스트 ‐ 저자가 블로그, 소셜미디어 사이트, 포럼에서 작성하는 기록물

G. 프로필 사진 ‐ 프로필 주인이나 사용자를 나타내는 이미지

H. 소셜미디어 ‐ 의사소통을 허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

사이트나 전자 미디어.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예 : MySpace, Facebook,

YouTube, Flickr, LinkedIn, Wikipedia, Digg, Reddit, Delicious,

StumbleUpon, Twitter.등

I. 스팸‐ 전자 메시지 시스템의 악용으로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말한

다.

J. SMS ‐ 단문 메시지 서비스는 휴대폰 기기 간 짧은 텍스트 메시지의 교환을

허용하는 표준화된 의사소통 프로토콜이다.

K. 사용자 ‐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 정당하게 등록된 참여자.

L. 위키 –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편집하고 만들 수 있는 웹 페이지를

가진 플랫폼이나 합작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7. 책임

A. 예산과 관리청의 공공 정보 부서를 통해 시 행정관의 사무실은 시의 중앙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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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로 행동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가능한 모든수단을 통해 시민에게정보

를 전달하는 것을 조정할 책임,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의사소통 수단의 사용을

선택, 테스트, 실행할 책임, 그리고 대중의 코멘트, 질문, 요청들을 감시하고 답

변할 책임도 가진다.

B. 예산과 관리청의 담당자는 시를 대신하는 법적 상태로 계정을 만드는 기준을

정하여 시 행정,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 대중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도구를 선택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다.

C. 웹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자는 예산과 관리청의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소셜미디

어 도구와 소셜미디어 방송통신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필요한 소프

트웨어, 시의 웹사이트로의 통합, 외부로의 메시지를 Reno Connect와 할당된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통합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D. 공동체 관리 프로그램 담당자와 공공 정보 부서 직원은 예산과 관리청의 담당

자에게 보고하고 리노시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방송통신을 사용하기 위해 콘텐

츠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그리고 대중의 피드백에 답변하고 감시해야 할 책

임도 가진다.

E. 공동체 관리 프로그램담당자는또한 리노시의 비디오자료를 적당한 소셜미디

어에 게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F. Reno Direct 응답원은 시 행정관의 비서에게 보고하고 소셜미디어 도구를 통

해접수된 요구들에 대답하여 서비스 요청을감시하고 만들 책임이 있다. Reno

Direct 프로그램 내의 직원은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한다. 이 지원에는 코

멘트와 질문들에 응답하고 감시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서비스 요청을 받는 등이 속한다.

G. 부 담당자들은 직원들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할당한다. 그 업무는 리노시의 공식적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위한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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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편집자로써 또는 시 행정관의 부서의 승인에 대한 업무이다.

H. 요청에 따라 시 검사 부서는 법적인 용어와 조건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대상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기 위한 법적인 용어와 조건을 말하는데, 정보가 신뢰

성 있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공에게

발표하는 것을 제외시키기 위한 용어와 조건들이다.

I. 시 직원은 정책 내에서 또는 정책 201번인 “미디어 방송통신과 공공 정보 공

표”정책에서 인정한 알맞은 권위를 가지고 업무를 할당 받는다면 리노시 소셜

미디어 계정에 포스팅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을 수

행하기 위해 “윤리적 기준”(101)과 “규율상 권리의 위임과 수행 규칙”(102) 정

책에 따라야 한다.

8. 절차

A. 리노시를 대신하는 소셜미디어 방송통신

1. 소셜미디어 계정의 선택

a. 계정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무료여야 한

다. 시가 사용하는 사이트들은 인종, 민족, 종교, 성적취향, 신체적 장

애로 접근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b. 시를 대신하여 거주민들과 의사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정

은 “City of Reno”라는 이름을 사용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고 아

치모양의 프로필 사진이나 시 로고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c. 계정 프로필을 설정한 시 대표는 시 이메일 계정(@reno.gov), 시나 부

서 이름, 시 사무실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 프로필은 시 웹사이

트(www .reno .gov)와 연결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Reno Direct 번호

(334‐INFO)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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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프로필, 네트워크 사이트, 블로그,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은 권한이 주

어진 사용자만이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하고 익명의 포

스트나 코멘트를 남기지 않도록 등록을 요구해야 한다.

e. 블로그나 위키 같은 특정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고 관리하기를 원

하는 부서는 소셜미디어 계정 서식(CORE에서 사용 가능한)을 기입하

고 예산과 관리청의 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서식은 공공 정보 직원이 모든 시가 가진 계정을 접근하고 감시하

고 편집할 수 있도록 로그인 증거자료를 포함한다.

1. 내용 개발

a.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위해 개발된 내용은

가능할 때마다 시의 공식 웹사이트(www .reno .gov)에 링크되어야 한

다.

b. 사진과 비디오를 포함한 모든 내용은 시에 속하고 저작자로부터 적절

한 발표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c. 위기와 긴급 재난 방송통신과 관련된 내용은 상응하는 계획 내에 포

함된 정책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디자인과 브랜드

a. 모든 프로필과 페이지는 아치 프로필 사진이나 시 로고를 사용하여

리노시의 공식적인 계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b. 프로필과 페이지는 가능하다면 시의 웹사이트를 모방해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디자인 색은 CORE에서 사용 가능한 현재 Identity 매뉴얼

에 나와 있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색깔과 일치해야 한다.

c. 가능할 때마다 외부의 광고하는 글을 공식적인 시의 소셜미디어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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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지워야 한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시는 그러한 광고를 승인하

지 않았다는 언급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관리와 감시

a. 예산과 관리청의 담당자로부터 업무를 할당 받은 공공 정보 직원은

이 정책, 품질,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하고 적절한 온라인 감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b.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포함한 로그인 정보는 웹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파일로 저장시켜야 한다.

c. 직원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자발적으로 “Follow”하거나 “친구” 요청

한 목록을 감시해야 한다. 스팸, 외설적인 내용, 제한된 공공 토론장의

범위에서 나온 자료, 상업적인 메시지를 막기 위해서이다.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등록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계속 그러한 메시지를 올릴 경

우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는 경고를 해야 한다.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

면 접근을 제한시킨다.

d. 직원은 의사소통 채널의 목적에 맞는 글 게시와 개발을 해야 한다. 채

널에 맞는 코멘트의 유형을명확히하고 아래 C부분에 포함된 정책에

맞지 않는 코멘트와 포스트는 지워야 한다.

A. 직원의 소셜미디어 사용

1. 권한을 가진 시 대표로써의 소셜미디어 사용

a. 시의 대표나 부서의 하나로써, 소셜미디어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은

그들이 쓰고, 스스로의 신원을 밝히고 옳은 판단을 할 책임이 있다.

b.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 직원이 전문적인 네트워크와 교육받을 기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적당한 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한 요청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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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기술부에서 관리한다.

c. 개인의 계정에서 시 대표로 포스팅을 하고 답변을 할 때, 직원은 항상

그들의 이름과 시 직원으로써의 직위와 신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리

노시의 공식적인 계정으로 포스팅할 때는 요청을 받거나 적절할 때

스스로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d. 직원이 블로그, 위키, 온라인 소셜네트워크나 다른 형태의 소셜미디어

에 시의 대표로 참여할 때 특정한 수행 기준이 적용된다.:

① 시 대표는 항상 존중해야 한다. 윤리적인 비방, 개인적인 모욕,

외설적인 언사, 시의 근무환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들을

피해야 한다. 못마땅하고 선동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제

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한다. –정치나 종교와 같은

② 직원은 논쟁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그들 자신의 실수를

제일 먼저 정정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전의 포스트를

바꿀 경우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③ 모든 내용과 포스트에는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직원은 가치

있는 정보와 인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a. 시는 투명성을 정직성을 향상시켜서 직원이 시를 대표할 때 익명으로

포스팅하거나 필명을 사용하거나 오해를 사는 스크린 이름을 사용하

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1. 개인적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a. 기밀 사항, 기관 독점 사항, 발표되지 않은 시 정보는 직원의 사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직원의 근무 활동 동안 만

나게 되는 시 직원, 계약자, 고객, 선거권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사

진, 비디오는 온라인에 올라오거나 SMS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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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는 안 된다.

b. 시와 연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직원의 공적인 이미지는 직장

내규율의 기준을만족해야 한다. 무례함, 험담하는 코멘트, 신뢰할 수

없는 말, 품위를떨어뜨리는 행동, 누드나 외설적인 사진또는 비디오,

그리고 불법적인 내용의 사용은 모두 리노시의 대표로써 부적절한 행

동의 예이다.

c. 만약 직원이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개인적인 프로필을 가지거나 개인

적인 웹블로그를 가질 경우, 그들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근무 시간

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d. 개인적인 블로그나 프로필을 가진 직원

① 만약 직원이 쉽게 신분이 확인될 수 있거나 다른 소셜미디어 프

로필이나 블로그에 스스로를 리노 시 직원이라고 할 경우, 그들

은자신들의 생각이 반드시 시의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언급을 확실히해야 한다. 혹시 생길수 있는혼란을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지‐또는 비슷한‐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 “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견해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며

리노시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직원은 만약 그들의 블로그에 적합한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에는 직속상관과 상의해야 한다.

③ 직원들은기관, 동료 직원, 거주민, 다른 기관들을 존중해야 한다.

④ 공식적인 자격으로 활동하지 않는 직원은 그들이 공식적인 활동

이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a. 마이크로 블로그, SMS, 문자 메시지, 즉각적인 메시지 계정을 포함하

는 개인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것은 직원의 주 업무를 방해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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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A. 코멘트와 답변

1. 리노시는 업무를 증진시키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쌍

방향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적절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사용자들이 코멘트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서

비스를 요청하도록 코멘트와 포럼의 특징이 활성화된다.

a. 활성화될 때, 코멘트와 포럼은 매 근무 시간 정오 이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b. 직원은 각 포스트의 내용 또는 코멘트가 아래 설명된 기준을 만족시

키는지 만약 시로부터의 대응이 필요한지 평가할 것이다.

c. 답변을 요구하는 포스트나 코멘트는 근무시간으로 16시간 이내에(근

무일 이틀) 답변 중인 상태를 유지하고 근무일 5일 이네에 완전한 답

변을 해야 한다. 가능할 때마다, 즉시 답변을 해야 한다.

d. 서비스를 요청하는 포스트나 코멘트는 고객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

기 위해 Reno Direct에 제출해야 한다.

1. 시 직원은 지역, 주, 연방법을 침해하는 어떠한 폭력, 착취, 차별이든지 이

에 관한 코멘트는 즉시 없애야 한다.

2. 시가 만든 공공 소셜미디어 포럼에서 시는 사용자들이 외설적이고 위협적

이고 폭력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저작권물이나 상업적 광고를 포함

하는 포스트를 없앨 것이다.

3. 시가 만든 제한된 소셜미디어 포럼에서 시가 특정 사이트에 부과한 제한

에 덧붙여, 다음의 포스트나 코멘트는 제거되어야 한다. :

a. 외설적인, 저속한, 위협적인, 착취적인,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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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록 일부분이 특정 대상과 관련이 있지만 관련 없는 많은 부분을 포

함하는 특정 대상과 관계없는 코멘트;

c. 만약 적용할 수 있다면, 허용된 코멘트 그룹이나 다른 제한된 포럼에

서의 제한 대 상 내의 그룹이나 사람들의 코멘트

d. 선거나 투표를 위해 특정 사람을 홍보하거나 반대하는 코멘트

e. 저작권물을 포함하거나 상업적인 거래 또는 기업 광고를 홍보하는 코

멘트; 또는

f. 명백하게 스스로를 홍보하는 코멘트

1. 코멘트는 견해에 기초하여 없애서는 안 된다. 코멘트는 편집하지 않는다.

적용 가능한 제한은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하이퍼링크는

전체가 금지될 수 있고 위에 금지 목록에 있는 자료들을 포함하는 링크는

지워질 수 있다.

2. 특정 시스템이 시와 구체적인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의사소통할 수단으로

간주될경우 시가 정확히소셜미디어 시스템에언급하지 않으면, 소셜미디

어 시스템을 통한 의사소통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시의 직원이나 다른 공

식적인 경로로 법적이고 공식적인 공지나 코멘트를 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가 공공 기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코멘트나 포스트는 적절한

채널을 통해 보내질 때까지 공공 기록 요청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마

찬가지로, 건물 허가 또는 사업 자격 적용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트나

코멘트는 시가 관리하지 않는다. 시 자격증, 적용, 허가, 프로젝트 등등과

관련된 특정 코멘트들은 www.reno .gov에 나와 있는 적절한 시의 공식적

인 부서, 청에 직접 제출되어야 한다.

A. 연계 정책과 승인 포기

1. 시는 시가 관리하지 않는 사이트로의 하이퍼링크를 거부할 권리를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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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유할 것이다.

2. 만약 시와 관련되지 않은 사이트가 시에 의해 포스팅 되거나 코멘트가 허

용될 경우, 단독으로 선거권자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시의 의견이 아닌 것

을 포함할 경우, 시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시의 사이트가 아닌 곳에 링크되

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게다가, 시가 관련된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

의 정확성, 타당성, 적시성,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아 관련된 웹사이트로부

터 전달받은 사용자들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3. 소셜미디어 공공 포럼이 만들어지는 유형에 따라 하이퍼링크를 포함시키

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a. 정부 연설; 시가 그 스스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는 연설에서 시는

단독으로 어떠한 링크도 배제시킬 권리를 보유하고 시의 메시지를 전

달하는 링크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b. 만약 시가 공공 소셜미디어 포럼을 연다면, 외설적이거나 위협적이거

나 폭력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저작권물이나 상업물의 내용을

포함하는 링크는 배제시킬 수 있다.

c. 만약 시가 제한된 공공 소셜미디어 포럼을 연다면, 위의 “코멘트와답

변” 부분의 하위 조항 C의 네 번째 부분에 언급된 것들이나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배제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A. 기록 보유

1. 내용 개발자는 리노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모든 메시지를 복사하여 전자

적인 파일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 시의 뉴스 룸이나 뉴스 블로그에 게시된

메시지는 자동적으로 보관된다. 기록은 207번 정책 기록 보유 절차에 따라

보유된다.

2. 가능하면 내용 개발자는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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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해야 한다. 대신에, 다른 형태의 정보를 보관하는것을 확실히하기 위

해 이전에 출판된 서류나 과거부터 있었던 웹사이트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코멘트나 포스트를 지울 때, 감독은 내용을 JPEG 파일로 캡처해서 저장해

야 하고 이를 보관하기 위해 공공 정보부 직원에게 보내야 한다.

4. 시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적인 용어와 조건들을 복

사해서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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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로미타시 소셜미디어 정책

1. 목적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시민들이 의사소통 방식이 바

뀌었고 정보를 온라인에서 얻기 시작했다. 로미타시 부처들은 가능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고려하였다.

로미타시는 시의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시를 대신해 “말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관심이 있다. 이 정책은 로미타시의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시의 정보를 시민에

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설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정책의 목적에서 “소셜미디어”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

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들이 창작해 낸 콘텐츠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의 예로는 Facebook, MySpace, RSS, YouTube, Flicker 등을

포함하며 제한이 없다.

2. 일반 정책(General Policy)

1. 시의 부처의 소셜미디어 사이트의설치와 사용은 시행정관(City Manager)

나 그가 지명한 사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모든 부처의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부처의 담당자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a.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관리 담당자는 소셜미디어 정책을 보장하기 위

해 일일 기준으로 내용을 모니터 해야 한다.

3. 시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로미타시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시의 소셜미디

어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4. 시의 웹사이트는 여전히 시의 가장 주요한 인터넷 사이트로 남아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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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a. 가능한 곳마다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포스팅된 내용은 시의 웹사이트

에서나 시청에 전화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 가능한 곳마다 시의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포스팅된 내용은 더 많은

정보, 양식, 서류를 얻기 위해 시의 웹사이트로 가는 링크를 포함해야

한다.

1. 공식적인 공고. 시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보충할 수 있지만

대체되거나 공고나 표준화된 방식의 의사소통을 요구할 수 없다.

2. 모든 시의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적용 가능한 정부, 주, 지방법, 규제, 정책

들에 충실해야 한다.

3. 게시된 의사소통과 구독자의 리스트를 포함한 시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캘

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의 대상이 된다. 시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은 접

근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요청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a. 가능한 곳마다, 그러한 사이트들은 어떤 기사나, 코멘트, 그리고 다른

포스팅을 위해 게시되거나 제출된 내용은 공공에게 발표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b.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내용은 또한 모든 메시지의 복사본이 공공 기

록법에 의해 보관되도록 시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져야 한다.

1.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Brown 법에 따라 관리할 것이다. 시의회와 시위원

회의 구성원은 관할권 내에 있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발표된 메시지에

반응하거나, 답변을 위해 사이트나 전산화된 의사소통 형태를 이용하거나,

또는 블로그나 다른 일련의 미팅에 참여하거나 다른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하고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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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시 행정부를 대표하는 직원은 항상 모든 시

정책에 일치하여 시의 대표로써 기능해야 한다.

3. 이 소셜미디어 정책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3. 코멘트 정책

1. 가능한 곳마다 코멘트와 토론 게시판은

2.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사용자와 방문자는 사이트의 의도된 목적이 시 부처

와 대중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

야 한다. 로미타시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다음 형태의 내용을 포함한 기사

와 코멘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a. 특정 소셜미디어 기사와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는 코멘트가 올라왔을

때

b. 투표나 정치적 캠페인에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코멘트

c. 불경한 언어나 내용

d. 인종, 교리, 피부색, 나이, 종교, 성별, 부부의 지위, 그리고 공공 부조,

국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성적 취향에 대한 지위에 대한 차별

을 조장하는 내용

e. 성적 내용이나 성적 내용에 링크

f. 상업적인 유도

g. 불법 행동의 권유나 실행

h. 공공 시스템이나 공공 안전 또는 보안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i. 다른 무리의 법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내용

1. 내용의 유형을 금지 제한을 두는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에게 표시하거나 하



158

이퍼링크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2. 시는 이 소셜미디어 정책이나 다른 적용 가능한 법을 위배하는 내용을 제

거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제거된 내용은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게시자의

신원, 날짜, 시간을 포함시켜야 한다.

3. 대중의 한 사람이 시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대해 게시한 코멘트는 논평자

나 게시자만의 의견이다. 그리고 코멘트의 공표는 시의 승인, 지지를 포함

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시의 정책이나 의견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시는 시의 소셜미디어 정책을 저해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사전 공지 없

이 로미타시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접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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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부록 2: BBC 재난방송 취재원 안전 가이드라인

영국 BBC의 경우 ‘언론보도 안전 가이드’를 통해 저널리스트나 프로그램 연출과

관련된 직원이 위험에 빠졌을 때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두었다. 보도 과정 중에 마

주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대처 과정을 기술하였다. BBC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훈련

¡ 검토: 감시 & 관리

¡ 사건과 사고 보도

¡ 가기 전에 : 방송통신 & 계획

¡ 항공기

¡ 석면

¡ 폭탄

¡ 방송 차량

¡ 건물, 건설 및 철거 지역

¡ CBRN 및 산업용 유출 (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or

nuclear)

¡ 컴퓨터

¡ 법정

¡ 시위와 폭동(공공질서)

¡ 질병

¡ 재난

¡ 문전대기

¡ 운전

¡ 전자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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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소규모 이벤트

¡ 공장

¡ 농장, 동물원 및 동물 보호구역

¡ 화재 및 폭발 위험

¡ 홍수 – 국내

¡ 고지

¡ 주택

¡ 병원

¡ 수압 증가/향상된 모바일 업무 플랫폼

¡ 실험실

¡ 조명 장비

¡ 단독 작업

¡ 안내서 관리

¡ 소음

¡ 비이온화 방사선

¡ 사무실

¡ 항구

¡ 임신

¡ 기자 회견

¡ 철도, 역 및 기차

¡ 원거리 지역

¡ 건축용 말판 및 사다리

¡ 학교 및 보육원

¡ 미끄러짐, 실족, 낙하, 충돌

¡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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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 사회적 이슈 및 길거리 범죄

¡ 유조선 및 컨테이너 사고

¡ 피로 및 정신적 트라우마

¡ 이동 : 해외

¡ 이동 수단에서/그 주변에서 기록

¡ 폭력 및 무차별 공격

¡ 무기: 총기 및 전쟁 지역

¡ 날씨

¡ 물 근처에서 근무

¡ 유형과 지침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선 훈련, 검토, 가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안들을 소개한다.

BBC 직원들은 안전을 위해 일련의 과정들을 수료해야 한다. 훈련 과정은 규칙적인

단계에 따라 수행된다. 우선, BBC를 위한 뉴스 장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언론보도와

프리랜서 직원은 뉴스 업무 위치 안전(News Assignment and Location Safety:

NALS)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위험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BBC

직원은 위험 환경과 응급 처치 과정과 보충 과정(HEFAT)을 완료해야 한다. 훈련은

각자의 직속 담당자와 협의해야 해서 관련 과정을 모두 수료하도록 되어있다. 검토

부분에서는 스스로가 자신, 동료, 업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관리자나 팀의 책임자는 직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안전 절차를 따르도록 할 특별한 책임을 가진다. 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일정과 배치에 관한 것으로 적절하게 자원이 배분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

해야 한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CBRN(Chemical, Biological, Radiation,

Nuclear) 및 산업용 유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다른 부분들도 비슷한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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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되어 있고, 대부분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각각의 하단에는 관련된 훈련에 대한 문서

가 링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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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CBRN 및 산업용 유출

긴급구조 서비스는 이 60° 보기판을 사용한다. 이것은 지형과 풍향 변화에 따라

고안되었다.

그림 73 Upwind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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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 요인과 그에 따른 행동 요령이다.

위험 요인 조정/행동

건강 악화, 혼수상태

또는 죽음을 유발 하

는 유독가스

건강악화, 안구질환, 
질식을 유발하는 먼

지

피부 염증 및 화상을

유발하는 물질

우발적인 구강섭취, 
피부를 통해 흡수되

는 것 등으로 인한 건

강 악화

실험실, 병원, 무단

방류된 지역의 생물

학적 물질로 인한 건

강 악화

산소 과다/고갈된 대

기

출산과 태아에 악영

향을 미치는 물질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조언을 받는다.
식별되지 않은 유조선(대형 선박, 대형 탱크) 및 용기 등에 대하여

식별담당자의 감정을 받는다. 
BBC 안전 고문이나 고위험 관리 팀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다.
적절한 거리 유지/유출 가능성 있는 장소로부터 역풍 방향으로 접

근/누출/풍향 변화 주의

사건에 적절한 비상사태계획을 만든다.
잠재적인 위험의 초기 증상(현기증, 두통, 눈 또는 목이 아프거나)
을 느끼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한다. FFP3와 같

은 마스크가 있을 시 착용 후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한다.
산소부족, 가스 또는 어느 물질로 인하여 의식을 잃을 수 있는 경

우 즉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라(이러한 상황에서 구조된 사례가

있다) 
개인 보호 장비는 담당자의 지시대로 사용한다. (예:FFP 3 마스크)
위험 지역의 노점상으로부터 구입한 음식, 음료, 담배는 먹지 않

는다. 병에 들어 있는 물을 마신다.
위험 지역에서 어떤 것도 만지거나 줍지 않는다.
장비를 땅에 내려놓으면 오염되므로 불가피할 경우 비닐 팩으로

감싼 후 내려놓는다.  
위험 지역을 방문 후 노출된 손, 얼굴, 의류 등을 세척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방송장비는 Melisepto(TVC Safety Equipment Stores제공) 와 같은

향균세척 키트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보일러, 하수구, 터널, 
지하실과 같은 좁은

지역에 들어가기

BBC 직원은 BBC 안전 고문으로허가받은사람이나 전문가가 위

험 평가를 한 장소에만 들어갈 수 있다. 

표 22 위험요인에 따른 행동요령(CBRN)

다음은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위험 요인과 그 대처 방안을 기

술하고 있다. 재난이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보만이 아니라 다른 위험 평가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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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족, 날카로운 물건, 
손상된 건축자재로부

터의 사고

내구성 있는 옷과 신발 착용

잠재적인 위험에 신경 쓰고 다른 팀 동료 돕기

밤에 움직이지 말고 횃불이나 헤드라이트 가지고 가기

약하고 손상된 빌딩

과 서비스:
전기 충격

화상

가스 누출/ 폭발

증기/열탕
오물/건강 위험

옮기기 전에 사전 답사하기

손상된 빌딩이나 철재 구조물에 신경 쓰기(위, 지표면 위, 아래) 
절대 손상된 빌딩이나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기

건물이 쓰러지는 것에서 피하기 위해 구조물 아래나 가까이 서있

지 않기

손상된 케이블이나 파이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기

가스나 다른 활성체가 공기 중에 있는지 확인되기 전에는불을 피

우거나 담배 피지 말기

복지 부족

충분한 물, 음식, 거주지, 의약품 등을 보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

짜기

극심한 피로를 피하기 위해 휴식 취하기

부족한 의사소통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과 번호를 확실히 유지하기

질병 발발

손을 잘 씻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기

체액과 시체와 접촉하지 않기

까진 상처나 베인 상처를 깨끗이 하고 가리기

개인 안전

필사적인 사람들이 음식과 도구를 가지기 위해 극심하고 비이성

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자신의 정체를 최소한으로만 드러내고 공급품 등을 보이지 말기

표 23 위험요인에 따른 행동요령(재난)

제2절 재난

이 정보는 재난의 초기 대응 동안에 사용해야 하고, 특정한 위험 평가에 대체될

수 있다. 지진, 쓰나미, 홍수와 같은 재난들을 다루는 포괄적인 위험 평가는 주요 사

건&배치를 위한 안전 팀에서 담당한다. 이것은 ENPS나 MyRisk 사이트의 안전 경

보 섹션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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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지역 정보 출처 이용하기/ 빠른 경고를 위한 BBC Weather가 피난

결정을 내리고 배치자들과 토의할 수 있도록 만들기

빌딩 밖으로 나가지 말고 평온 유지하기

대피 경로를 만들기 위해 문 열기

창문을 포함하여쉽게부서질수 있거나떨어질 수 있는 물건에서

떨어져 있기

테이블 아래나 문가, 튼튼한 구조물 등의 피난처 찾기

가방이나 파일 등으로 머리 보호하기

가능하면 작은 불이든지 끄기

층계로 1층까지 내려가기, 그러나 더 안전한 선택지가 없는 한 낙

하물의 위험이 있으니 빌딩 밖으로 나가기 않기

횃불과 응급 처치 키트 가지고 다니기

절대 승강기 이용하지 말기 층계 이용

지역 지진 대피소 위치 알아두기

재난

피난처, 긴급 구조, 물 등의 방법을 스스로 충분히 준비하기

지역 브리핑과 긴급 구조 서비스 충고, 기상 예보 듣기(지역과

BBC Weather의 요청)
손상된 건축물(특히 공업용)이나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피난처 잡기

정서적인 트라우마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 생길 수 있는 정신 건강에 대한 악영향

등을 고려하고 배치 전에 의논하기

잠정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사건 후나 당시에 Line 매니저

나 동료에게 보고하기

BBC 지원 시스템 참조하기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순서도로 나와 있다. 우

선, 임무의 친숙 정도, 일상적인 업무인지, 위험을 포함하는 업무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업무인지, 안전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어 있는 업무인지에 따라 이 가이드

라인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관련된 훈련 내용을 다 이해한 다음에 위험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업무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한다.



167

그림 74 재난 가이드라인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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